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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

윤 영 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플랫폼 노동은 ‘노동의 우버화(Uberization)’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키며 그 영

역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기준 플랫폼 종사자 수는 

약 66만 명으로 집계되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어 그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전통적 기업과 달리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 노동자와의 고용 관계, 플랫

폼 이용자의 정보주권 및 개인보호 문제 등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 문제, 비공개 알고리즘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확대되는 플랫폼 생태계에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문

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기업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개인식별 정보를 수집하고 사

용 또는 공유할 수 있지만, 이용자는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공유되

는지 알지 못한다는 등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을 모시고 관련 토론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토론회에서 논

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플랫폼 산업의 발전에 기

여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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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배달플랫폼에�대한� 개인정보�열람요구의�진행�경과�및� 그� 의미와�한계

김병욱

1.� 들어가며

배달플랫폼에� 종속되어� 수행되는� 배달� 라이더의� 노동은� 이미� 고용시장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기에� 비대면� 배달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배달플랫폼은�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최근�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국내� 배달라이더의� 숫자는� 42만� 6천명(2023년� 상반

기� 기준)에� 이른다고� 한다1).

배달라이더는� 사실상� 배달플랫폼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지만,� 배달플랫폼이� 배달라이더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매우� 한정적이다.� 배달플랫폼은� 배달라이더에� 대한� 배차� 기준,� 수수료� 산정� 기

준,� 페널티� 적용� 기준� 등을�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통상� 근로관계에서� 취업규칙� 등의�

형태로� 회사의� 운영� 방침,� 인사� 정책의� 기준� 등이� 공개되는� 정도에� 비추어볼� 때� 매우� 제한적이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열람요구권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의�

1)� 통계청� 조사를� 인용한� 기사에� 의하면� 배달라이더의� 수는� 2019년� 34만� 3천명,� 2020년� 37만� 1천명,
2021년� 42만� 3천명,� 2022년� 45만명까지� 늘었으나,� 2023년� 상반기에는� 다소� 줄어들어� 42만� 6천명이
다(연합인포맥스� 2023.� 11.� 2.자� ‘2위� 자리� 지켜라...쿠팡이츠·요기요,� 배달비� 인하경쟁’� 기사,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6385� 2023.� 12.� 4.� 방문)
2)�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
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
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
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
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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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로서,� 처리� 정지,� 정정,� 삭제� 요구� 등� 정보주체가� 본인에게� 주어진� 구체적

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권리이다.� 배달플랫폼은� 배달라이더로부터� 다수의� 개인정

보를� 수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배달플랫폼을� 운용하는� 기준을� 세우고,� 배달라이

더� 개인별로� 기준을� 달리� 적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방식

으로� 정보를� 처리할� 것이라는� 추론은� 합리적이다.�

배달플랫폼� 운영업체들은� 배달라이더� 가입시에� 제공되는� 약관,� 동의서� 등� 문건에�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업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수집된� 정보를�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처리� 및� 활용하는지에� 관하여� 일반적

인� 수준� 이상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배달플랫폼은� 라이더� 배차� 등에�

활용되는� 알고리즘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배달라이더로부터� 수집된� 개

인정보가� 학습,� 검증,� 테스트� 등� 데이터의� 일부로� 알고리즘의� 고도화에�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

으나,� 그� 여부� 또한� 확실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배달플랫폼에� 종속되어�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배달라이더들의� 개인정보� 열람요구

권� 행사는� 본인들의� 구체적인�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에서� 어떤� 형태로� 처리,� 보관되고� 있는지� 그�

실체관계를�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이다.� 아울러� 배달라이더가� 본인들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기준에� 관한� 단서를� 확보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으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배달라이더들은� 배달플랫폼� 시장에서� 주요한� 비중3)을�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의� 각� 배달중개플랫폼�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우아한청년들(배민커넥트앱),� 유한회

사� 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라이더앱),� 쿠팡이츠서비스� 유한회사(쿠팡이츠파트너앱),� 주식회사� 바로

고(바로고라이더앱,� 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함)에� 대하여� 개인정보� 열람요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로� 각� 배달플랫폼� 운영업체로부터� 일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하에서� 주요� 배달플랫폼� 운영업체들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의� 진행� 경과를� 살펴본� 다음� 그�

의미와� 한계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라이더� 열람요구� 진행� 경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2023.� 10.� 12.자� 조선비즈� 기사에� 의하면,� 배달앱� 업계의� 점유율은� 배달의� 민족� 65%,� 요기요� 20%,�
쿠팡이츠는� 15%� 수준이라고� 한다(조선비즈� 2023.� 10.� 12.자� ‘배달앱� 출혈경쟁� 승자는� ···� 쿠팡이츠�
뜨고� 요기요� 진다� ’

https://biz.chosun.com/distribution/channel/2023/10/12/UN3SJUUCHRDFNOI2CWVUF2ZZOY/� 2023.�
12.� 4.�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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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 열람요구서� 발송

2023.� 5.경� 라이더� 유니온� 소속� 배달라이더들� 4명은� 우아한청년들(배민커넥트),� 플라이앤컴퍼니

(요기요라이더),� 쿠팡이츠서비스(쿠팡이츠파트너),� 바로고(바로고라이더)의� 4개� 주요� 배달플랫폼별

로� 각� 1인을� 신청인으로� 하여,� 열람요구내용을� 담은� 메일을� 발송하였다4).

배달라이더의� 4개� 주요� 배달플랫폼에� 대한� 최초� 열람� 요구의� 내용은� 동일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구체적인� 열람요구� 항목은� 그� 이하에� 첨부된� 표� 기재� 참

고).

①� 우선� 배달라이더는� 위치정보,� 운행정보� 및� 이와� 관련하여� 생성되거나� 관리되는� 정보에� 관하여�

열람을� 요구하였다(아래� 항목� 1,� 2� 관련).� 배달플랫폼들은� 공통적으로� 배달라이더의� 위치정보와�

운행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수집항목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이에� 기초하여� 생성되거

나� 관리되는� 정보에� 대하여도� 알� 수� 없다.�

배달라이더가� 배달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대기시간� 등을� 운임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달플

랫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보장과� 관련하여� 미국�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효운행률’� 개념은� 대기

시간대비� 실제� 운행시간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배달플랫폼이� 유효운행율과� 관련한� 기준을� 정립하

거나�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함께� 열람을� 요구하였다.

②� 개인정보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지와� 관련하여� 열람을� 요구하고,� 배

차� 알고리즘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는지와� 관련한� 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하였다(아래�

항목� 3,� 4� 관련).�

배달플랫폼은� 배차에�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는데,�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배달� 경험을� 기록한� 데이터를� 통한� 학습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배달플랫폼이�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공개되어있지� 않다.� 실

제� 배달라이더로부터� 수집된� 정보가� 알고리즘� 학습에� 활용되고� 있다면� 실명정보인지,� 가명처리된�

정보인지,� 익명처리된� 정보인지,� 나아가� 이와� 관련하여� 배달플랫폼� 운영업체가� 적법하게� 개인정

보를� 처리하였는지에� 대하여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③� 배달라이더에� 대한� 평점이나� 등급부여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였다(아래5,� 7항목�

관련).� 배달플랫폼은� 각� 배달� 건별로� 고객평점,� 배달수락율� 등을� 기록하고,� 이들� 정보를� 배달라이

더에게� 공개하고� 있으나(배민커넥트의� 경우),� 공개된� 정보� 이외에도� 개별� 배달라이더를� 평가하거

나,� 차등화된� 방식으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평점이나� 등급을� 활용하여� 개별� 배

달라이더별로� 앱� 이용을� 정지시키거나,� 배달목록을� 제한적으로� 제시하는� 등� 여러� 형태로� 패널티

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4)� 배민커넥트� 2023.� 5.� 17,� 요기요라이더� 2023.� 5.� 17.� 쿠팡이츠파트너� 2023.� 5.� 17.� 바로고라이더�
2023.� 5.� 25.경� 각� 처음� 열람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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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배달라이더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의� 산정기준과� 관련한�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였다(아래� 항목6�

관련).� 배달플랫폼은� 고객과� 음식점,� 배달라이더를�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나,� 고객이� 배달주문을�

하면서� 결제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배달플랫폼이� 배달� 업무를� 중개하는� 대가로� 가져가는� 금액(일

명� 중간수수료)이� 얼마인지,� 시간이나� 지역에� 따라� 위와� 같은� 기준이� 변경되는지� 등에� 관한� 정보

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

⑤� 앞서� 요구한� 정보� 외에� 개인정보파일과� 관련한�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였다(아래� 항목8� 관련).�

배달플랫폼은� 배달라이더� 개인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활용하여� 개인별로�

구별되는� 개인정보파일(업무할당� 프로필,� 소득프로필,� 불법� 및� 부정이용� 프로필)을� 만들� 수� 있고,�

실제� 같은�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배차나� 수수료� 책정� 등에�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

구� 분 열람� 요구� 내용

1
1.� 귀사의� 앱이� 본인에� 대하여� 수집하고� 기록하는� 구체적인�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공개하여� 주십시오.

1-a 귀사가� 본인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내용

1-b

위치� 지리� 정보(경도,� 위도� 등)를� 이용하여� 본인에� 대하여� 생성되거나� 기록되는� 항목� 및� 내

용� (예)� 배차� 할당� 거리(입점업체로부터� 픽업거리� 몇� km일� 경우� 배차� 할당),� 할당� 후� 업체

까지� 이동� 거리,� 업체로부터� 주문고객까지� 배달� 거리� 등

1-c
위치� 시간� 정보(년,� 월,� 일,� 시,� 분,� 초� 등)를� 이용하여� 본인에� 대하여� 생성되거나� 기록되는�

항목� 및� 내용� (예)� 로그인� 유지� 시간,� 배차� 응답� 시간,� 실제� 배달� 시간,� 대기� 시간� 등

1-d
그밖에� 본인에� 대하여� 앱으로� 수집되거나� 기록되는� 항목� 및� 내용� (예)�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응답� 등

2
2.� 귀사가� 처리하고� 있는� 본인의� 운행정보파일이� 있다면� 그� 항목과�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

개하여� 주십시오

2-a 라이더별� 배달기록에� 결합� 또는� 참조되는� 본인의� 개인정보� 항목과� � 내용

2-b
라이더� 이동� 거리나� 시간을� 비교하거나� 평가하기� 위하여� 참조하는� 비교� 기준(예:� 적정� 이

동� 시간� 등)이� 있다면� 그� 기준과� 사유

2-c
본인이� 앱을� 사용한� 전체� 시간,� 장소�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귀사가� 수집� 처리하는� 개인정

보� 항목과� 내용� (앱을� 실행했을� 때부터� 껐을� 때까지,� 대기� 시간� 포함)�

2-d
본인이� 실제� 운행한� 시간,� 장소�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귀사가� 수집�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

목과� 내용

2-e
귀사가� 파악하고� 있는� 유효운행률� 기준(대기시간� 대비� 라이더� 실제� 운행시간이� 측정되는�

기준� 및� 항목)과� 본인의� 유효운행률

2-f
본인의� 운행과� 관련한�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통해� 생성된� 정보가� 본인에� 대한� 수수료,�

배차� 할당,� 패널티� 등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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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 위� d에�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람� 관리자가� 관여했는지� 여부

3
귀사가� 보유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공개하여� 주십시오

3-a
귀사� 또는� 제3자의� 알고리즘을� 학습시키기� 위하여� 이용� 또는� 제공하는지� 여부

� ⅰ.� 실명� 처리,� 가명처리,� 익명처리� 여부

3-b

실명처리하여�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

� ⅰ.� 처리의� 목적

� ⅱ.�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ⅲ.� 처리하여� 보유� 및� 이용하는� 기간

� ⅳ.� 제3자� 제공한� 경우� 이를� 제공받는� 자� (입점업체� 등)

3-c

가명처리하여�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

� ⅰ.� 가명처리의� 목적� (예)� 앱의� 개선,� 업무� 제휴� 등

� ⅱ.� 가명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ⅲ.� 가명처리하여� 보유� 및� 이용하는� 기간

� ⅳ.� 제3자� 제공한� 경우� 이를� 제공받는� 자� (고객� 등)

4 귀사의� 배차� 할당의� 기준과� 관련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여� 주십시오

4-a
라이더들� 간의� 배달� 구역� 분배� 등을� 고려하여� 배달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귀사가� 설정한�

라이더� 위치,� 배달처리이력� 등� 기준� 및� 본인에게� 적용되는� 항목

4-b

본인에게�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았던� 배차� 할당� 프로모션� 또는� 가산점이� 있다면� 그� 대상

과� 기준� (예)� 처리율이� 높은� 라이더에게� 프로모션,� 휴무하였다가� 복귀하는� 라이더에게� 프로

모션� 등

4-c 라이더의� 과거� 배달처리이력을� 배차� 할당에� 사용한다면� 그� 구체적인� 항목

4-d
현재� 본인에게� 적용되는� 배차� 할당� 기준과� 여기에� 이용된� 본인의� 개인정보� 항목과� 내용�

(픽업거리� km,� 배달처리이력에� 따른� 가산점� 또는� 패널티� 감점� 등)

4-e 본인의� 가입� 후� 현재까지� 배차� 할당� 기준� 변경� 이력과� 여기에� 이용된� 본인의� 개인정보

4-f 라이더별로� 다른� 배차� 할당� 기준이� 적용된다면� 그� 구분� 및� 정책의� 내용

4-g
그간의� 배차� 할당� 기준� 변경에�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이� 적용되었는지� 여부,� 사람� 관리자가�

관여했는지� 여부

4-h
배차� 할당� 기준� 변경이� 이루어질� 때� 본인이� 통지받았다면� 그� 일시방법,� 향후� 통지받을� 수�

있는� 방법

5
귀사가� 처리하고� 있는� 본인에� 대한� � 평점이나� 등급이� 있다면� 그� 항목과� 내용을� 다음과� 같

이� 공개하여� 주십시오

5-a 본인에� 대하여� 다른� 이용자가� 생성한� 각� 평점이나� 등급의� 항목과� � 내용

5-b 본인에� 대하여� 귀사가� 생성한� 각� 평점이나� 등급의� 항목과� 내용�

5-c
본인에� 대하여� 귀사가� 생성한� 각� 평점이나� 등급에서�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이� 적용되었는지�

여부,� 사람� 관리자가� 관여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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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d
그밖에� 배달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자� 귀사가� 사용하는� 정보,� 평

점,� 등급이� 있다면� 그� 항목과� 내용

6 귀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과� 관련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여� 주십시오

6-a
픽업거리,� 배달거리,� 응답속도,� 배달속도,� 주문처리이력,� 무응답� 또는� 거절이력,� 패널티,� 날

씨� 등� 배달� 수수료를� 결정하는� 기준과� 여기에� 이용되는� 개인정보� 항목

6-b

본인에게�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았던� 수수료� 프로모션� 또는� 가산점이� 있다면� 그� 대상과�

기준� (예)� 처리율이� 높은� 라이더에게� 수수료� 프로모션,� 휴무하였다가� 복귀하는� 라이더에게�

수수료� 프로모션� 등

6-c

현재� 본인에게� 적용되는� 수수료� 기준과� 여기에� 이용된� 본인의� 개인정보� 항목과� 내용� (업무

당� 배달� 단가� %,� 픽업거리별� 가산점,� 배달속도별� 가산점,� 주문처리이력별� 가산점,� 무응답�

또는� 거절� 감점� 등)

6-d 본인의� 가입� 후� 현재까지� 수수료� 기준� 변경� 이력과� 여기에� 이용된� 본인의� 개인정보

6-e 라이더별로� 다른� 수수료� 기준이� 적용된다면� 그� 구분� 및� 정책의� 내용

6-f
그간의� 수수료� 기준� 변경에�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이� 적용되었는지� 여부,� 사람� 관리자가� 관

여했는지� 여부

6-g
수수료� 기준� 변경이� 이루어질� 때� 본인이� 통지받았다면� 그� 일시방법,� 향후� 통지받을� 수� 있

는� 방법

7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귀사의� 패널티� 기준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여�

주십시오

7-a
불법� 및� 부정이용� 이력에� 따라� 라이더에게� 적용되는� 패널티의� 내용� (예)� 배차� 할당� 보류,�

배차� 지연,� 계약� 해지� 등

7-b 불법� 및� 부정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하는� 본인의� 개인정보� 항목과� 내용

7-c
사람� 관리자의� 관여나� 자동화된� 방식으로� 라이더에� 대한� 불법� 및� 부정이용을� 파악하는� 기

준이� 본인에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및� 그� 이력�

7-d
사람� 관리자의� 관여나� 자동화된� 방식으로� 라이더에� 대한� 배차를� 지연시키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예)� OOO의� 경우� 15분� 배차� 정지� 등

7-e 배차를� 지연시키는� 기준이� 본인에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및� 그� 이력

7-f
그밖의� 패널티� 기준이� 있는지� 여부� 및� 그� 항목� (예)� OOO의� 경우� 등급을� 떨어뜨림)� 그밖의�

패널티� 기준이� 본인에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및� 그� 이력

8

앞에서� 공개한� 개인정보� 외에,� � 귀사가� 본인에� 대하여� 수집하거나� 생성하고� 있는� 다른� 개

인정보파일이� 있다면,� 해당� 개인정보파일의� 각� 항목,�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에� 대하여� 공

개하여� 주십시오

(예)� 업무할당� 프로필,� 소득� 프로필,� 평가� 프로필,� 불법� 및� 부정이용� 프로필� 등

귀사가� 개인정보파일을� 생성하기� 위해� 이용한� 본인의� 개인정보� 항목과� 내용을� 각각� 포함하

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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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열람요구� 이후의� 경과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열람요구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10일� 안에� 답변하도록� 정하고�

있지만(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배달플랫폼� 운영업체� 가운데� 어느� 곳도� 10일의�

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 4개� 배달플랫폼은� 10일이� 지나도�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고,� 바로고

의� 경우� 신청인(배달라이더)의� 열람요구� 이메일을� 확인조차� 않았다.

이에� 각� 신청인(배달라이더)은� 다시� 한번� 같은� 내용의� 열람요구서를� 메일로� 발송하였으나,� 그럼

에도� 다시� 1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어,� 유선� 연락을� 시도해보았다.� 그러나� 요기요라이

더앱에는� 안내된� 전화번호가� 없었고5),� 바로고라이더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보호� 책임

자의� 연락처가� 안내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배민커넥트의� 경우� 부서로�

내용을� 전달해주겠다는� 응답만� 하였고,� 담당� 부서와� 직접� 통화를� 할� 수� 없었다.

1)　배민커넥트

2023.� 6.� 27.경이� 되어서야� 배민커넥트� 운영업체인� 우아한청년들로부터� 열람요구에� 대한� 답변이�

회신되었는데,� 개인정보처리방침상� 이미� 공개되어� 있는� 수집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

간� 등에� 관하여� 일반사항을� 설명하였을� 뿐,� 신청인(배달라이더)의�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열람요구에� 대한� 회신의� 주체는� 최초� 신청인이� 열람요구의� 상대방으로� 삼았던� ‘우아한청년

들’만이� 아니었다.� ‘우아한청년들’은� ‘우아한형제들’로부터� 배달라이더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이용

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아한형제들’과� ‘우아한청년들’� 모두를� 답변� 주체로� 한� 회신서를� 보내왔다.

이에� 신청인(배달라이더)은� 2023.� 8.� 7.경� ‘우아한형제들’에� 대하여도� 다시� 열람요구를� 하였고,�

최초� 열람요구� 내용을� 대체로� 유지하면서� ‘우아한청년들’에�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개인정보� 항목

에� 대하여� 일부� 추가질의항목을� 포함하였다.� 아울러� ‘우아한청년들’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항목�

등만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는� 취지로� 열람

요구서를� 다시� 작성하여� 전달하였다.

신청인의� 재열람요구에� 대하여� 2023.� 8.� 22.경� ‘우아한청년들’과� ‘우아한형제들’은� 일부� 신청인의�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첨부하여�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이에� 의하면� ‘우아한청년들’은� ‘우아한형제

들’로부터� 배달라이더의� 운행정보,� 위치정보를� 제3자제공� 형식으로� 전달받아� 라이더� 등록� 및� 운

영,� 보험가입여부� 확인� 및� 보험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고,� ‘우아한청년들’은� ‘서비스제공을� 위한� 시

스템� 개발� 및� 운영’� 목적으로� ‘우아한형제들’에� 배달라이더에� 관한�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관계

라는� 것이었다.

이후� 신청인은� 2023.� 9.� 27� 경� ‘우아한청년들’과� ‘우아한형제들’에게� 다시� 회신내용과� 관련한� 추

5)� 요기요라이더앱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성함과� 이메일� 주소만� 기재되어� 있고,�
전화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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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3.� 10.� 27.경� 다시� 두� 업체로부터� 답변을� 받았으나,� 기존� 답

변� 내용의� 큰� 틀에서� 달라진� 내용은� 없었다.

2)� 그� 외� 3개� 배달플랫폼(요기요라이더,� 쿠팡이츠파트너,� 바로고라이더)

배민커넥트를� 제외한� 다른� 3개� 배달플랫폼의� 경우� 그� 이후(2023.� 7.경)에도� 별다른� 회신이� 없

어,� 결국� 신청인은� 2023.� 8.� 2.경� 3개� 배달플랫폼을� 상대로� 각�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다.�

1)� 그러자� 요기요라이더는� 분쟁조정절차� 외로� 일부정보에� 대하여� 열람에� 응하였으나,� 배민커넥트

와� 마찬가지로�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과� 수집목적� 등�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된� 수준의� 일반

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한� 문건을� 제공하였을� 뿐,�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주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관을� 통하여� 실제� 데이터의� 공개를� 요구하는� 취지

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러자� 요기요라이더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통지하여� 주었으나,� 여전히� 배차� 기준� 등� 적지� 않은� 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와� 무관하다거나,� 영

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를� 제시하며� 열람을� 거부하였다.� 이후� 분쟁조정사건은� 합의종결로�

마무리되었다.

2)� 쿠팡이츠파트너는� 이전에도� 동일한� 신청인으로부터� 열람요구를� 받았던� 적이� 있다고� 하면서,�

영업상� 기밀� 등을� 이유로� 회신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전달하여� 왔다.

이는� 타당한� 거부사유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신청인은� 재차� 열람을� 요구하였는데,� 그러자� 쿠팡

이츠파트너측은�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목적� 등�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의견서를� 회신하면서,� 마찬

가지로� 다수의� 정보에� 대하여� 영업비밀,� 경영상� 비밀� 등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공개를� 거부하였

다.

이에� 신청인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사관을� 통하여� 신청인의� 구체적인�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자,� 쿠팡이츠는� 3개월로� 임의로� 기간을� 제한하여� 공개하면서� 기간을� 특정하여� 열람을� 요

구하면� 열람요구에� 응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여� 왔다.

그러나� 열람� 대상� 정보를� 3개월로� 제한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자,� 쿠팡이츠�

역시� 비록� 항목이� 제한적이기는� 하나� 보유하고� 있는� 전체� 기간� 정보를� 공개하였다.� 쿠팡이츠를�

상대로� 한� 분쟁조정신청사건은� 현재(2023.� 12.� 8.기준)� 합의종결로� 마무리되었다.

3)� 신청인이� 분쟁조정신청을� 제기하자� 바로고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의견을� 회신

하여� 왔는데,� 그� 답변� 내용은� 배달플랫폼� 운영과정에서� 배달라이더의� 위치정보(위도,� 경도)를� 수

집하여� 관리하나,� 그� 외에� 나머지�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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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청인이� 해당사항이� 없다는� 의미에� 대하여� 다시� 질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바로고는� 배차

할당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수집,� 관리하는� 개인정보가� 없으며,� 개인

정보처리방침에� 기재된� 사항� 외에� 별도로� 수집하거나� 생성하는� 개인정보파일� 또한� 없다고� 회신

하여� 왔다.

바로고측이� 수집,� 관리하고� 있는� 위치정보에� 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전달해

옴에� 따라,� 신청인은� 분쟁조정신청을� 취하하였고,� 해당� 분쟁조정신청� 건은� 종결되었다.

3.� 열람요구� 진행� 경과� 및� 결과에� 대한� 평가

가.� 배달플랫폼� 운영� 방식에� 대한� 실체관계� 일부� 확인

개인정보� 열람요구에� 따라� 배달플랫폼으로부터� 확보한� 일부� 자료를� 통해� 배달플랫폼의� 라이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방식,� 더� 나아가� 배달플랫폼의� 운영방식과� 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실체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은� 소기의� 성과라� 할� 수� 있다.

1)�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배달플랫폼은� 배달라이더가�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라이더의� 위치정보(특정� 시간

의� 위도,� 경도,� 방위�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주문� 고객에게� 배달� 중인� 라이더의� 위치를� 실시간으

로� 제공하는데,� 이때� 수집되는� 구체적인� 정보는� 대체로� 위도,� 경도� 정보이나,� 배민커넥트는� 이에�

더하여� 실시간으로� 고도,� 방위� 정보까지� 함께� 수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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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1관련)
배민커넥트 요기요라이더 쿠팡이츠파트너 바로고라이더

위치� 정보
위도,� 경도,

고도,� 방위

위치정보

(세부내역� 비공개)
위도,� 경도 위도,� 경도

관련� 산출�

정보

또는

생성� 정보

이동거리와� 시간을�

비교하여� 속도� 분

석(어뷰징� 확인� 목

적)

라이더의� 현� 위치

에서� 가게까지의�

거리,� 라이더� 가게�

반경� 200m� 접근�

시각

배달� 중이� 아닌� 경

우� 현재� 위치를� 기

준으로� 주변지역주

문현황제공을� 위하

여� 사용되며,� 배달�

중인� 경우� 주문배

정,� 거리계산� 및� 경

로제공을� 위해� 사

용됨.

위치정보를� 이용하

여� 이동경로정보를�

생성함(배차에� 활

용)

-

<배민커넥트가� 공개한� 신청인의� 위치정보� 중� 일부� 발췌>

또한� 배달플랫폼은� 수집된� 배달라이더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추가로� 다양한� 형태의� 산출

정보� 또는� 생성정보를�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배민커넥트는� 라이더가� 설정한� 배달� 수단� 외에� 다른� 배달�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 등(이를� 어뷰징

이라� 표현함)을� 방지할� 목적으로�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라이더� 이동거리와� 시간을� 비교하여� 배달

업무� 수행시� 라이더의� 이동� 속도를� 분석한다고� 답하였고,� 요기요라이더는� 배차가능여부� 판단� 및�

배달수수료� 산정을� 위해� 라이더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라이더의� 현� 위치에서� 가게까지의� 거리’

를� 산출하고,� 배달수수료� 산정� 목적으로� ‘라이더의� 가게� 반경� 200m� 접근� 시간’도� 기록하고� 있다

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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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행� 정보,� 배달� 기록� 등

구분

(항목� 2관련)
배민커넥트 요기요라이더 쿠팡이츠파트너

운행� 정보,�

배달기록� 등�

관련

라이더별� 배달기록� 관리를�

위해� 라이더� 아이디,� 이름,�

휴대전화번호를� 처리함.� 배

달기록은� 배달서비스� 운영,�

라이더� 안전관련� 특이사항�

확인� 및� 정산을� 위해� 이용

됨.

앱� 실행/� 종료� 시간,

운행� 시작/종료� 시간,

배차/수락/가게도착/픽업/

배달완료� 버튼� 클릭� 시간/

생성정보(IP� Address,� 쿠

키,� 서비스� 이용기록),� 기

기정보(기기고유번호,� OS,�

버전,� 모델명)

배달기록에� 라이더� 이름,�

휴대폰번호,� 라이더ID(내부

식별자)가� 저장됨.

앱� 접속로그/� 기기정보/앱�

이용시간

픽업지� 주소/수락시각/근처�

픽업시각/픽업시각/배송완

료시각/픽업거리/

앱� 상담내용,� 유선상담내용,�

카카오채널상담내용,�

배달기록에� 회원가입시� 수

집한� 기본정보(이름,� 휴대폰�

번호,� 이메일,� 배달수단관련�

정보)가� 같이� 저장됨.

배달앱� 접속시각

배달� 수락/픽업/배달완료�

시각,�

음식점� 상호,� 총배달� 거리

앱접속� 및� 사용에� 따른� 기

록항목[IP주소,� 디바이스� 정

보,� 로그인� 이력,� 조회한� 페

이지,� 메뉴� 클릭정보,� 배달

관련내역,� 위치정보(위/경

도),� 그� 외� 배달� 관련� 문의

나� 불만처리� 등� 상담� 진행

시� 상담기록� 및� 녹취정보]

유효운행율�

관련

유효운행율을� 처리� 및� 분

석하지� 않음.

유효운행율� 등� 라이더의� 대

기시간과� 실운행시간을� 비

교하는� 방식으로� 생성하는�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음.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비밀� 또는� 경영상� 정보

에� 해당하므로� 제공� 불가

함.

<쿠팡이츠파트너가� 공개한� 신청인의� 배달완료이력� 중� 일부� 발췌>

주요� 배달플랫폼은� 배달라이더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결합된� 형태의� 배송기록(배달내역,� 배달이

력)을� 생성하여,� 관리하고� 있었고,� 배송기록에는� 배달건을� 특정할� 수� 있는� 관련� 정보(배달일시,�

픽업� 주소지,� 배달� 주소지등)가� 포함되어� 있었다.



- 28 -

또한� 배달플랫폼은� 배차/수락/픽업/배달완료로� 이어지는� 일련의� 배달�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각� 시

점별로� 시간�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더하여� 라이더의� 배달앱� 실행� 시각부터� 종료� 시각� 등� 배달

라이더들의� 배달앱� 이용에� 관한�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배민커넥트는� 쿠키,� 서

비스� 이용기록� 등,� 요기요라이더는� 접속로그,� 기기정보,� 앱이용시간,� 쿠팡이츠파트너는� 배달라이

더의� 앱활동과� 관련하여� 로그인이력,� 조회페이지,� 메뉴클릭정보� 등� 광범위한� 행태� 정보를� 수집하

고� 있었다.�

배달라이더가� 배달앱에� 로그인한� 시간� 대비� 실제� 운행시간을� 의미하는� 유효운행율에� 대한� 열람

요구에� 대하여,� 배민커넥트와� 요기요라이더는� 같은� 형태의�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답하였으나,� 쿠

팡이츠파트너는�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였다.

3)　연구목적� 이용� 여부

구분

(항목� 3관련)
배민커넥트 요기요라이더 쿠팡이츠파트너

연구목적

이용여부

연구목적,� 알고리즘� 학습�

용도로� 이용하지� 않음.

서비스이용기록통계� 및� 분

석목적으로� 라이더의� 배차

수락율,� 수락후� 배달완료율,�

고객만족도� 지수를� 처리

서비스개선� 및� 신규서비스

개발을� 위해� 이용하는� 정보

는�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형

태의� 정보임.

배차� 알고리즘� 학습을� 위하

여� 배달이력을� 익명처리� 후�

사용함

연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배달라이더로부터� 수집된� 개인정보를� 알고리즘� 학습에� 이용되고� 있으리라는� 예상은� 일부� 사실로�

확인되었다.

요기요라이더는� 배차� 알고리즘� 학습을� 위하여� 배달이력을� 익명처리한� 후� 이용하고� 있다고� 회신

하였고� 배민커넥트의� 경우� 연구목적,� 알고리즘� 학습� 용도로� 배달라이더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와� 달리� 다른� 요구� 항목(항목� 5)에� 대한� 답변에서� “서비스이용기록통계� 및�

분석목적으로� 라이더의� 배차수락율,� 수락후� 배달완료율,� 고객만족도� 지수를� 처리”한다고� 답하였

고,� 이와� 관련된� 추가� 질의에� 대하여�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형태의� 정보’,� 즉� 익명처리한� 정보를�

서비스� 개선� 및� 신규� 서비스개발을� 위해� 활용한다고� 하였다.� 다만,� 배민커넥트는� 이� 같은� 이용이�

연구목적이나� 알고리즘� 학습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쿠팡이츠파트너의� 경우� “연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익명처리� 방식에� 따라� 연구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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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차할당기준

구분

(항목� 4관련
배민커넥트 요기요라이더 쿠팡이츠파트너

배차�

할당기준�

관련

라이더별로� 배차할당� 기준

을� 다르게� 적용하지� 않음.

배달� 수행� 전일� 경우� 라이

더의� 현재� 위치와� 픽업� 위

치(가게)간의� 거리,� 배달� 수

행� 중일� 경우� 수행� 중인� 배

달지� 위치를� 이용하여� 동일

한� 기준에� 따라� 배차� 목록

을� 제공함.

개인정보와� 무관하고,� 영업

비밀에� 관련된� 정보로� 공개

할� 수� 없음.

개인정보와� 무관하고,� 영업

비밀� 또는� 경영상� 비밀과�

관련된� 정보로� 공개할� 수�

없음.

�

배달라이더들에게�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배달플랫폼의� 배차� 기준� 또는� 배차알고리즘에� 대

하여� 배달플랫폼은� 공통적으로� 개인정보와� 무관하거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일체의� 정

보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하였다.

다만� 배민커넥트의� 경우� 배차� 기준에� 대한� 일부� 정보를� 제시하였는데,� 배달� 수행� 전인� 경우� 라

이더의� 위치와� 픽업위치(가게)간의� 거리,� 배달� 수행� 중인� 경우� 수행� 중인� 배달지� 위치� 정보까지�

이용하여� 배차목록을� 제공한다고� 답하였다.

5)� 평점이나� 등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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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5� 관련)
배민커넥트 요기요라이더 쿠팡이츠파트너

평점이나�

등급� 관련

서비스� 이용기록� 통계� 및�

분석목적으로� 라이더의� 배

차수락율,� 수락� 후� 배달�

완료율,� 고객만족도� 지수

를� 처리하며� 이를� 배민커

넥트앱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음.

이는� 최근� 3개월간� 배달

100건(100건� 미만인� 경

우� 실제� 배달� 건수)을� 이

용한� 통계결과값으로,� 배

차수락율은� AI추천배차� 수

락� 배달� 건� 기준,� 수락� 후�

배달� 완료율은� 배달이력�

기준,� 고객만족도� 지수는�

배달� 주문� 고객의� 만족도�

평가에� 따라� 자동으로� 집

계됨.

앱이용자(주문고객)가� 라이

더를� 평가하는� 기능을� 두

고� 있지� 않음.

매주� 스케줄� 우선선정을�

위한� 배치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관련� 내용은� 라이더

앱에서� 확인할� 수� 있음.�

위� 정보는� 배치제도� 운영

을� 위해서만� 이용됨.

배치등급은� 배치항목을� 토

대로� 자동으로� 결정됨.

배달서비스지표(수락율,� 완

료율,� 고객평가� 항목으로�

구성됨)를� 산출하며� 이는�

공개하고� 있음.

배달서비스지표의� 세부적

인� 요소� 측정� 및� 점수� 환

산� 등� 세부� 기준은� 제공시�

악용의� 소지가� 크고,� 입점

업체,� 소비자,� 다른� 라이더

들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큰� 정보에� 해당하므로� 제

공이� 불가함.

주요� 배달플랫폼들은� 예외없이� 라이더들을� 평가하거나� 등급을� 매기기� 위한� 목적의� � 정보를� 생성

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배민커넥트는� 배차수락율,� 수락� 후� 배달� 완료율,� 고객만족도� 지수를� 처리

하고� 있었고,� 쿠팡이츠파트너� 역시� 수락율,� 완료율,� 고객평가� 항목으로� 구성된� 배달서비스지표를�

산출하고� 있었다.

요기요는� 라이더들을� 4등급으로� 구분하여� 스케쥴을� 우선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차등적으로� 부여

하는� 형태의� ‘스케쥴� 우선선정을� 위한� 배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하였는데,� 어떤� 기준에� 따

라� 등급을� 부여하는지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6)� 수수료

구분

(항목� 6� 관련)
배민커넥트 요기요라이더 쿠팡이츠파트너

수수료� 관련

라이더의� 개인정보를� 이용

하여� 수수료를� 산정하지�

않음.

위탁수수료는� 배송업무위

탁계약서에� 명시된� 기본수

수료와� 라이더앱에� 공지되

는� 프로모션� 달성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라이더의�

개인정보와는� 무관함.

개인정보와� 무관하고,� 영

업비밀� 또는� 경영상� 중대

한� 악영향을� 미치는� 정보

에� 해당하여� 제공�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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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은� 수수료� 산정기준에� 대하여� 개인정보와� 무관하다거나,� 영업비밀� 등에� 해당한다는� 사

유를� 제시하며,� 기존에� 배달앱� 등에서� 공개하고� 있는� 정보(배달� 건별� 배달라이더에게� 지급되는�

금액)� 외에� 추가�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즉� 회신� 결과에� 의하더라도� 배달� 건별로� 고객이� 결제한� 금액� 및� 배달플랫폼의� 중간� 수수료� 금액

을� 알� 수� 없었고,� 이러한� 기준이� 개인별로� 또는� 일정한� 집단에� 따라� 구분되어� 적용되는지� 여부

도� 알� 수는� 없었다.�

7)� 패널티� 기준� 적용� 관련

구분

(항목� 7� 관련)
배민커넥트 요기요라이더 쿠팡이츠파트너

패널티� 기준�

적용� 관련

일정기준이상� 배차� 거절시�

배차효율저하� 방지를� 위한�

배차지연정책을� 실시� 중이

나,� 거절� 횟수는� 당일� 누

적분에� 한하여� 익일� 초기

화됨.

이러한� 정책은� 모든� 라이

더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책임.

개인정보와� 무관하고� 영업

비밀에� 해당하므로� 열람이�

제한됨.�

배송업무위탁계약� 및� 기본

조건에� 따라� 라이더의� 불

법� 및� 부정이용이력이� 확

인되는� 경우� 업무정지� 또

는� 계약해지할� 수� 있음.

배달파트너� 이용약관� 및�

이용정책을� 통해� 기준을�

공개하고� 있고,� 불법� 및�

부정이용한� 경우� 본인에게�

직접� 해당� 사실을� 안내하

고� 있음.

세부적인� 기준은� 개인정보

에� 해당하지� 않고� 악용될�

소지가� 크므로� 제공이� 불

가함.

배달플랫폼은� 배달라이더의� 배달업무의� 수행실적에� 따라� 배달라이더에게� 적용되는� 고유의� 패널

티� 적용� 기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개인정보와� 무관하거

나,� 영업비밀� 등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았다.�

8)� 기타� 개인정보파일� 관련

구분

(항목� 8� 관련)
배민커넥트 요기요라이더 쿠팡이츠파트너

개인정보파일�

관련

회사가� 처리하는� 개인정보

에� 관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음.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

한�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

보를� 처리하고� 있고,� 신청

인이� 예시한� 형태의� 개인

정보파일을� 생성한� 적� 없

음.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

항을� 모두� 공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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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개인정보파일을� 관리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배달플랫폼들은� 공통적으로�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언급하면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한다

고� 답하였다.� 이는� 별도의� 개인정보파일을� 생성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보인

다.

나.� 배달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과정의� 문제점

1)� 정보의� 과도한� 수집� 및� 장기간� 보관

개인정보열람요구에� 따라� 회신된� 자료에� 의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

보�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배달플랫폼의�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수집항목을� 달리하고,� 활용방

식� 또한�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각� 배달플랫폼이� 배달라이더와� 고객,� 음식점을� 중

개하는� 유사한� 사업� 방식을� 지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특정� 배달플랫폼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배달플랫폼이� 개인정보를� 필요한� 목

적� 범위내에서� 최소한도로� 수집하여야� 한다는� 원칙(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을� 제대로� 준수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 배달플랫폼은� 배차/수락/픽업/배달완료로� 이어지는� 일련의� 배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실시간

으로� 배달라이더의� 위치정보,� 시간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고,� 수집된� 위치정보,� 시간정보를� 기반으

로� 추가� 정보를� 생성하거나� 산출해내며,� 배차이력을� 관리하고,� 불법� 및� 부정사용� 이력� 등을� 확인

하기도� 하는데,� 동일한� 위치정보라고� 하더라도� 배달플랫폼� 별로�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배달플랫폼은� 배달라이더가� 앱을� 사용하여�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로그인� 정보,� 클릭� 정보,� 조회� 이력� 등� 광범위한�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나아가� 배달플랫폼은� 수집한� 정보를� 본래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보관하여,� 목

적� 달성�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의

심된다.

요기요라이더는� 배달라이더의� 위치정보가� 배달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고� 하면서,� 목적

달성� 즉시� 파기하기� 때문에� 위치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위치정보가� 아닌� 위치정보제

공사실확인자료만을� 제공함),� 이와� 달리� 배민커넥트는� 최소� 1년� 이전에� 수집된� 배달라이더의� 위

치정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개인정보열람요구에� 응하였다.�

배민커넥트(우아한청년들)는� 배달완료� 이후에도� 귀하의� 위치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추가� 질의에� 대하여� “보험관리(보험가입,� 보험료책정,� 사고접수,� 사고조사� 등)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관된� 위치정보는� “계약종료� 1개월� 후� 파기”된다고� 하였으나,� 이미� 확보하고� 있

는� 배달이력� 정보를� 이용하면� 배달건을� 특정하고� 배달� 사실� 여부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고

려할� 때,� 보험관리� 목적으로� 분,� 초� 단위로� 기록된� 위치정보를� 보관하였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

렵다.�



- 33 -

쿠팡이츠파트너의� 경우�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하는� 이동경로정보에� 대하여� 주문자(고객)의� 개

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회신을� 하지� 않았는데(위치정보가� 아닌� 위치정보제공사실확인

자료만을� 제공함),� 답변의� 취지로� 미루어� 배달라이더의� 이동경로� 정보를� 배달업무� 수행�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가명정보의� 연구목적� 활용� 가능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배달플랫폼� 운영업체가� 개인정보를� 알고리즘� 학습의�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으리라는� 예상은� 일부� 사실로� 확인되었다.�

요기요라이더는� 배달라이더로부터� 수집한� 배달이력정보를� 익명화하여� 배차알고리즘� 학습에� 이용

한다고� 답하였고,� 배민커넥트의� 경우� 서비스� 개선� 및� 신규서비스� 개발을� 위해� 개인식별이� 불가능

한� 형태의� 정보를� 이용한다고� 하여� 익명처리된� 정보를� 연구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쿠팡이츠파트너의� 경우에도� 연구목적의� 가명처리만을� 부정하고� 있어,� 익명처리하여� 알고리즘� 등�

학습� 데이터로�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배달플랫폼이� 식별가능하지� 않은� 수준으로� 적법하게� 익명처리하였는지� 의심된다.� 배달플

랫폼이� 수집된� 위치정보나� 운행정보� 중� 개인식별자만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학습데이터를� 생성하

였다면,� 기존� 원본� 데이터와� 비교하는� 경우� 개인의� 식별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익명처

리가� 아니라� 가명처리로� 보아야� 하나,� 배달플랫폼이� 재식별가능성이� 없는� 방식으로� 적법하게� 익

명처리를� 하였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었다.

배달플랫폼이� 연구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였다면,�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

공받는� 자,�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가명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파기한�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고(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4� 제3항),� 또한�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알려야� 할� 의무를� 부담하나(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제1항� 4의2호)�

배달플랫폼측은� 이를� 익명처리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의심

된다.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형해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기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되는데,�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

보면,� 배달플랫폼에� 종속된� 형태로�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배달라이더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사

실상� 형해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배달라이더는� 배달업무� 수행을� 위해� 배달플랫폼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문건을� 제공받고,� 동의� 여부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배달업무를� 수

행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배달플랫폼에� 의해� 활용될지에� 관하여�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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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를� 이해한� 상태에서� 동의� 표시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가능하게� 하는� 배달플랫폼에� 대한� 배달라이더의� 종속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언제� 어떤� 정보를� 어떤� 형태로� 수집하고,� 활용할지에� 관한� 결정권� 내지� 통제권은�

실질적으로� 배달플랫폼에게� 맡겨져� 있고,� 이에� 대한� 개인(배달라이더)의� 동의권은� 매우� 형식적으

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 및� 관리� 권한이� 실질적으로� 배달플랫폼에� 주어진� 상황에서,� 배달플랫폼은�

실제�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형태와� 방식으로� 배달라이더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원하는� 형

태로� 결합하거나� 활용하여� 각자� 고유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배달플랫폼� 운영의� 기준을� 수

립하거나� 적용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배달라이더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배차� 기준,� 수수료� 기준,� 패널티� 기준� 등은�

개인정보와� 무관하다거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수준에서조차� 내용이� 전혀� 공

개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구체적인� 권리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

권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4)� 특히� 배민커넥트의� 경우

한편,� 배민커넥트의� 경우� 다른� 배달플랫폼의� 경우와� 다소� 구별되는� 위법사항이� 의심된다.

우아한청년들에� 대한� 배달라이더의� 최초� 개인정보열람요구에� 대하여,� 우아한청년들과� 우아한형제

들은� 함께� 회신을� 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두� 업체가� 배달라이더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

하여� 마치� 하나의� 회사처럼� 배달라이더의� 개인정보를� 공동으로� 보유,� 관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현재(2023.� 12.� 3.기준)� 배민커넥트� 홈페이지상� 사업자는� ‘우아한청년들’로� 되어� 있지만,� 배달라

이더가� 배민커넥트에� 가입하는� 과정에� 동의의� 상대방은� 우아한청년들과� 우아한형제들이� 혼재되

어� 있다.� 바로배달약관,� 구간배달약관,� 고유식별정보수집이용동의서상� 동의� 표시의� 상대방은� ‘우

아한청년들’이지만,�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상� 동의의� 상대방은� ‘우아한형제들’이며,� 하나의� 개인

정보수집이용동의서에� 우아한형제들과� 우아한청년들에� 대하여� 각� 구분된� 동의항목을� 두면서,� 한

꺼번에� 동의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우아한청년들은� 우아한형제들이� 2015년경� 배민커넥트�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완전�

자회사로,� 우아한형제들은� 우아한청년들의� 주식지분을� 100%� 소유할� 정도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현행법상� 제3자제공� 또는� 위탁관계에� 포섭되지� 않는� 개인정보의� 공동� 처리는� 위법을� 면하기� 어

렵다.� 업체측은� ‘우아한청년들’은� ‘우아한형제들’로부터� 배달라이더의� 운행정보,� 위치정보를� 제3자

제공� 형식으로� 전달받아� 라이더� 등록� 및� 운영,� 보험가입여부� 확인� 및� 보험관리� 등을� 위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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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우아한청년들’은� ‘라이더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무의� 처리를� 위하

여� ‘우아한형제들’에� 배달라이더에� 관한�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

는� 그� 자체로� 두� 업체의� 개인정보� 관리가� 매우� 복잡한� 형태로� 혼재되어� 있는� 양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오히려� 개인정보� 공동처리의�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더하게� 한다.

다.� 여전히� 불분명한� 부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열람요구를� 통하여� 배달플랫폼의� 운영방식에� 관하여� 일부� 구체

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운영� 행태의� 문제점을� 의심케� 하는� 단서들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은�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있다.

1)� 업체측의� 부족한� 이해와� 미비한� 업무체계

열람요구� 진행� 경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사측은� 최초� 열람요구에� 대하여� 법정� 기한(10일)을�

어겼고,� 이후� 진행된� 재열람요구에� 대해서도� 다시� 기한을� 어겼으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되고� 나서야� 한정된� 일부� 정보에� 대하여� 열람요구에� 응하였다.�

배달플랫폼� 운영업체들은� 공개항목� 또는� 공개의� 내용적� 범위를� 제한하거나,� 공개기간을� 제한하는�

등(쿠팡이츠파트너의� 경우)의� 위법한� 업무처리� 행태를� 보였고,� 이에� 신청인이� 수차례� 의견서� 형

식으로� 열람요구제도의� 취지에� 맞는� 회신을� 요구하고� 나서야� 업체측은� 비로소� 일부� 항목에� 대하

여�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였는데,� 이는� 개인정보처리자인� 회사측의� 개인정보열람요구� 제도에� 대

한� 부족한� 이해와� 미비한� 업무체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2)� 업체측이� 내세운� 거부사유� 관련(개인정보와� 무관,� 영업비밀에� 해당)

배달플랫폼은� 열람요구� 대상� 항목�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개인정보와� 무관하다는� 이유

로� 공개를� 거부하였는데,� 실제�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형태로� 처리되는�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열

람요구의� 방법을� 통해서� 실체관계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개인정보열람요구� 제도가�

지닌� 내재적� 한계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거부� 사유는� 그� 정당성

에� 의문이� 제기된다.� 배달플랫폼� 업체측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당한� 범위의� 정보에�

대하여� 일체의� 공개를� 거부하였는데,� 신청인은� 알고리즘의� 공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일반� 기준�

또는� 기본� 원리의� 수준에서� 배차� 기준,� 수수료� 기준,� 패널티� 부과� 기준� 등에� 대한� 공개를� 요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정� 배달플랫폼에서는� 영업비밀� 또는� 경영상� 정보라는� 사유로� 일체의� 공개를� 거부하였지만,� 이

와� 달리� 다른� 배달플랫폼에서는� 최소한의� 수준에서라도� 공개를� 하는� 등� 배달플랫폼별로� 개별항

목에� 있어� 열람요구� 수용의� 정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영업비밀� 또는� 경영상� 정보라는�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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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회사에� 의해� 자의적으로� 남용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2024.� 3.� 15.�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 2에� 의하면� 정보주체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는데,� 위�

제도에� 근거한� 열람청구에� 의하면� 정보주체로서의� 배달라이더들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나오며

배달플랫폼은� 배달업무수행의� 전과정에� 걸쳐� 배달라이더의�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고� 보유하며,�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거나� 산출하여� 배달플랫폼� 운영과� 관련한� 기준을� 세우거나�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달라이더의� 개인정보가� 배달플랫폼에�

의해� 과도하게� 수집되고� 장기간� 보관되고� 있을� 가능성� 등�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들도� 다수� 발

견되었다.

배달라이더의� 개인정보� 열람요구에� 의해� 배달플랫폼의� 운영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실체관계의� 일

부� 단면이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은� 소기의� 성과라� 할� 수� 있으나� 배달라이더의� 업무와� 관련

성이� 큰� 근로조건이나� 인사정책과� 관련한� 기준을� 포함한� 주요한� 사항들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

로� 남아있다.

정보주체로서� 배달라이더의�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개인정보열람요구권의� 행사는� 그� 자

체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니고� 있고,� 부족한� 인식과� 체계의� 미비점� 등은� 향후� 제도가� 적극적으

로� 활용됨에� 따라�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제도� 자체에� 내재하여� 있는� 한계점� 또한� 분명히� 직

시하면서� 그� 해결책을� 고민해보아야� 하겠다.� 끝.�



- 37 -

�

【�토론� 1� 】

구교현

(공공운수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위원장)

왜� 이것은� 개인정보가� 아니란� 말인가?

❍ 내가� 만든� 정보인데,� 나에게� 소유권이� 없다?
-� 라이더는� 노동과정에서� 여러� 정보를� 생성하게� 됨.� 날짜,� 기상,� 시간,� 지역,� 보수� 수준,� 업무수행

거리� 등의� 여러� 변수에� 따른� 업무착수율� /� 업무수락율� 및� 취소율� /� 배달수행시간� /� 고객평가� /�

이에� 따른� 주문량� 등이� 그것.� 해당� 정보들은� 배달플랫폼에게는� 비즈니스� 운영� 및� 확장에� 있어�

핵심적인� 정보임

-� 그간� 배달플랫폼은� 이러한� 정보를� 여러� 방면으로� 활용해� 왔을� 것임.� 주문량을� 늘리기� 위해,� 이

용자편의를� 높이기� 위해,� 배달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비용으로� 가장� 많은� 라이더를� 동원하

기� 위해,� 기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등등.� 그런데� 해당� 정보주체인� 라이더는� 자신이� 생성한� 정

보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단�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음.�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임

-� 결국� 정보를� 생산한� 정보주체는� 배달플랫폼에� 이용되기만� 했을� 뿐,� 자신의� 정보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했음

❍ 내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 나는� 알� 수� 없다
-� 나에겐� 왜� 콜이� 안� 들어오는지,� 왜� 자꾸� 원하지� 않는� 지역에서만� 콜이� 뜨는지,� 지금� 배달료는�

왜� 3천원도� 안� 되는지,� 나는� 왜� 계정정지를� 당한� 것인지� 등에� 대해� 라이더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결국� 이런� 상황� 라이더는� 자발적으로� 플랫폼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적응하고� 있음.�

이는� 플랫폼의� 의도된� 전략이라� 볼� 수� 밖에� 없음

❍ 이것은� 왜� 개인정보가� 아니란� 말인가
-� 라이더의�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번호만이� 아님.� 노동과정에서� 생성한� 정보와� 더불어� 나에� 대한�

일감배정기준,� 내가� 지금� 받게� 될� 배달료의� 기준,� 내가� 받을� 수도� 있는� 패널티의� 기준� 등도�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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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의� 개인정보에� 속하는� 것임

-� 이번�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통해� 확인된� 사항에� 따르면� 사측은� 라이더의� 위치정보� 등� 근무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이를�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는� 것임.�

그렇다면� 어떤� 정보를� 수집했는지� 뿐만� 아니라� 이� 중� 어떤� 것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까지�

설명은� 반드시� 필요할� 것임

-� 이에� 대해선� 최소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부터� 확인되어야�

할� 것임

❍ 알고리즘의� 영향
-� 배민‧쿠팡‧요기요와� 같은� 배달플랫폼� 기업들은� 라이더가� 생성한� 정보� 및� 라이더에� 대한� 평가와�
조치를� 토대로� 알고리즘을� 통한� 지휘감독�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음.� 라이더는� 알고리즘을� 벗어나�

일할� 수� 없고,� 알고리즘의� 조치에� 대해� 저항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음.� 설령� 노동자가� 판단할�

때� 알고리즘의� 지시보다� 더� 합리적인� 업무수행방식이� 있다� 하더라도� 알고리즘의� 지휘를� 따라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보수를� 받지� 못하거나� 계약해지� 등의� 패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임� (이를�

테면� 2건의� 배달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할� 때,� 배달순서를� 변경할� 경우� 더� 빠르게� 배달을� 완료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알고리즘이� 지시한� 순서를� 어기면� 패널티를� 받게� 됨)

-� 중요한� 문제는� 알고리즘이�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는지에� 따라� 라이더의� 보수� 및� 안전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임.� 이를테면� 라이더� 중� 속도가� 빠르고,� 장시간� 일하며,� 콜� 수락율

이� 높을� 경우� 더� 좋은� 일감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면� 라이더는� 알고리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수시로� 바뀌는� 알고리즘
-� 배민의� 경우� 2020년� 2월� AI자동배차� 도입� 이후� 노동� 알고리즘은� 끊임없이� 변동되어� 옴.� 알고

리즘은� 노조와의� 단체교섭� 중에도� 고지� 없이� 변동되었고,� 현� 시점에도�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배달

료뿐만� 아니라� 배차� 방식,� 패널티� 방식,� 앱� 디자인� 등이� 계속� 변동되고� 있음

-� 배달료:� 초기에는� 고정배달료로� 운영.� 2019년� 후반부터� 일별� 배달료를� 변동.� 점차� 시간대� 및�

지역별로� 세분화.� 현재는� 실시간으로� 변동

-� 배차방식:� 초기에는� 주문이� 들어온� 리스트를� 보고� 배달을� 잡는� 방식(일반배차)으로� 운영.�

2020년� 2월부터� AI배차를� 우선으로� 변동.� 이후� 쿠팡이츠와의� 경쟁상황에서� 단건� 배차로� 운영하

다,� 2023년� 5월부터� 중복배차로� 변동.� 배민� 비마트의� 경우는� 일반배차와� AI배차를� 동시에� 운영

하다� 최근에는� AI배차를� 우선하는� 방식으로�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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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리즘은� 취업규칙이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10인� 이상� 사업장에는� 취업규칙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취업규

칙에는�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근로자� 교육,�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등�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을� � 기재한� 문서임.� 라이더의� 근무� 전반을� 지휘감독하는� 알

고리즘은� 취업규칙의� 핵심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임

-� 취업규칙은�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속�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가� 있음.� 알고리즘에� 있어서도�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선� 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의� 제정� 시� 노동

조합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할� 시� 노동자의� 동의를� 받는� 형태의� 기본적� 절차

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개인정보도� 숨겨,� 개인정보로� 만든� 알고리즘도� 숨겨
-� 플랫폼기업은� 투명성을� 핵심가치로� 내세우고� 있음.�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유치해야� 성공하는�

플랫폼� 입장에선� 이용자가� 차별받거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임.�

-� 이� 원칙은� 정확히� 소비자에게는� 적용되고� 있으나,� 노동자� (배달� 앱의� 경우� 자영업자까지)에게

는� 정확히� 적용되고� 있지� 않음.� 자신이� 생산한� 정보도� 알� 수� 없고,� 그� 정보를� 토대로� 구축된� 알

고리즘도� 알� 수� 없다는� 것은� 플랫폼기업이� 내세우는� 핵심가치에� 위배되는� 것임

-� 기업�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규칙마련이� 시급히�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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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 2� 】

마나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요구권과� 기업의� 민낯

1.�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행사�

1.1� 배경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권리를� 구체적
으로� 규정하고� 있음.�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에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

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 정보주체인� ‘나’는� 회사,�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어떠한� 내� 개인정보를� 수집했는지,� 내� 개

인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했는지,� 내가� 언제� 동의했는지� 알� 권리가� 있음

�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를� 가지고� 있음

�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할�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 2023년� 4월,�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활동가들은� 카카오와� 네이버를� 상대로� 기업이� 표

적광고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개인정보� 열람요구를�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였음.

1.2.� 경과

l (2023.� 4.� 6.)� 오후2시부터� 개인정보� 열람방법을� 찾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함.

-� 카카오톡� 열람청구를� 위해�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찾았지만,� 방법이� 나오질� 않아� 고객센터� 상담

사와의� 채팅을� 시도함

-� 고객센터� 상담사와� 연결하여� 개인정보� 열람방법을� 문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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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사는� 문의에� 답변을� 하지않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다른� 팝업창을� 띄우거나,� 챗봇상담으로�

전환함.�

-� 여러번� 상담사와의� 연결이� 끊어지고,� 심지어� 상담사가� 챗봇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었음.

-� 다시� 상담사와� 연결하여� 열람방법을� 문의하고,� 양식이� 있다면� 보내달라고� 요청함.�

-� 문의에� 대한� 답변은� 하지않고� 계속하여� 카카오� 해당� 웹사이트� 개인정보조회� 링크에서� 확인하

라고만� 함.

l (2023.4.13.)� 개인정보� 열람방법� 문의에� 대한� 메일이� 드디어� 도착함.

-� 내용은� 개보위�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접수하라는� 내용임

-� 메일� 확인� 후,�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접수함

-� 카카오로부터� 다시� 메일이� 도착함.� 잘못� 안내했다는� 내용임.

-� 다시� ‘카카오� 고객센터� 문의하기’로� 개인정보� 열람을� 신청함.

l (2023.4.14.)� 개인정보� 열람요구�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메일을� 받음

l (2023.4.24.)� 홈페이지� 고객센터로� 신분증과� 통신확인사실� 파일을� 보내라는� 메일을� 받음.

l 2023년� 5월까지� 카카오의� 경우� 답변이� 없었으며,� 네이버의� 경우는� 질의한� 내용과� 상관없는�

형식적인� 답변을� 보내왔음.

l 아래는� 개인정보� 열람요구� 질의임.

1.� 귀� 사가� 본인에게� 광고를� 노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귀� 사의� 서비스를

통해� 수집� 등� 처리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 항목과� 내용� 일체

2.� 귀� 사가� 본인에게� 광고를� 노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귀� 사의� 서비스가

아닌� 다른�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수집� 등� 처리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 항목과� 내용

일체

3.� 귀� 사가� 본인에게� 광고를� 노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귀� 사의� 서비스가� 아닌� 다른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해� 귀사가

본인에게� 고지하거나� 본인이� 동의한� 내역(각� 앱� 및� 웹사이트� 별)

4.� 귀� 사가� 본인에게� 맞춤한� 광고를� 노출하는� 데� 이용하기�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통해� 파악한,� 본인에게� 지정된� 카테고리� (예를� 들어,� 인구통계학적� 정보,

관심사,� 성향,� 특성� 등)

5.� (추천서비스� 관련)� 귀� 사가� 본인에게� 광고� 외� 정보를� 추천하는� 데� 이용하기� 위해,� 귀

사의� 서비스를� 통해� 수집,� 이용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 항목과� 내용� 일체

6.� (추천서비스� 관련)� 귀� 사가� 본인에게� 광고� 외� 정보를� 추천하기�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통해� 파악한,� 본인에게� 지정된� 카테고리� (예를� 들어,� 인구통계학적

정보,� 관심사,� 성향,� 특성� 등)

l (230601)� 카카오·네이버� 상대로� 개인정보� 열람요구� 불응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

함.

l 분쟁조정� 요구사항



- 42 -

(피신청인:� 카카오)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광고� 관련� 개인정보� 실제� 내용의� 열람� 조치를� 이행하십시오.

2.�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행사방법과� 절차를� 해당� 웹사이트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우회적인�

안내를� 개선하십시오.

(피신청인:� 네이버)

1.�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광고� 관련� 개인정보� 실제� 내용의� 열람� 조치를� 이행하십시오.

l 분쟁조정� 이후� 열람권� 행사는� 아래와� 같음.

l (230621)� 카카오로부터� 열람요구에� 대한� 답변� 메일을� 받았으나,� 대부분� 형식적인� 항목� 나열

이었음.

맞춤형� 콘텐츠� 추천� 및� 광고를� 위해� 수집� 및� 이용하는� 정보에는� 고객님이� 카카오의� 어떤� 서비스를� 가

입하여�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님의� 성별과� 연령대,� 관심사� 등을� 추정하여

고객님에게� 유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가입� 및� 이용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더보기� 탭� 우측� 상단� 설정(⚙)>고객센터/운영정책� >� 맞춤형� 광고� 안내'� 확인�
https://info.ad.daum.net/optout.do

맞춤형� 콘텐츠� 추천� 및� 광고를� 위해� 수집� 및� 이용하는� 정보에는� 고객님이� 카카오의� 어떤� 서비스를� 가

입하여�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님의� 성별과� 연령대,� 관심사� 등을� 추정하여� 고객님에게� 유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가입� 및� 이용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프라이버시센터� >개인정보� 이용현황’� 확인
� (https://accounts.kakao.com/weblogin/account/privacy_info?lang=ko)

• '프라이버시센터� >연결된� 서비스� 관리'� 확인
� (https://accounts.kakao.com/weblogin/account/partner?lang=ko)

• '카카오톡� >친구탭� >채널� >추가한� 채널'� 확인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맞춤형� 광고� 안내� 페이지를� 참고해주시고,

맞춤형� 광고를� 원하지� 않을� 경우� 거부� 설정을� 통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더보기탭� 우측� 상단� 설정(⚙)>고객센터/운영정책� >맞춤형� 광고� 안내'� 확인�
https://info.ad.daum.net/optout.do

카카오에서는� 타사의� 서비스로부터�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광고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내역은� 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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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30706)� 카카오� 열람요구� 답변에� 대한� 의견� 제출함.�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메일이� 없어서� 고객센터로� 글을� 남겨야� 했음.

(2023.6.21.� 카카오� 답변에� 대한� 재질의)

첫� 번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열람요구에� 대한� 카카오의� 답변은� 개인정보� 항목만을� 나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목� 나열이� 아닌� 실제적인� 열람을� 확인할� 수�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카카오에서� 검토하시고� 개선하겠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

화번호,� 팩스번호,� 서면� 요청방법� 등을� 포함하여� 행사방법과� 절차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해� 보였습니

다.� 빠른� 시일� 내에� 조직� 내에서� 검토하시고�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 (230710)� 카카오� 답변에� 대한� 모호한� 지점� 재질문(고객센터를� 통해� 재질의)�

보내주신� 답변과� 관련하여�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맞춤형� 콘텐츠� 추천� 및� 광고를� 위해� 카카오가� 수집� 및� 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항목� 및�

내용� 중에� 서비스� 이용� 내역이� 있고,� 그러한� 서비스� 이용내역으로� 카카오� 서비스� 가입� 및� 이용� 내역

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카카오톡,� 카카오TV,� 카카오뮤직� 등에� 가입한� 내역을� 보내주셨습니

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서비스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이� '맞춤형� 콘텐츠� 추천� 및� 광고'에� 활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메시지,� 카카오TV를� 통해� 본� 영상의� 목록,� 카카오뮤직을�

통해� 들은� 음악의� 목록,� 카카오스토리를� 통해서� 보거나� 쓴� 내역� 등까지� '맞춤형� 콘텐츠� 추천� 및� 광고'�

등에� 활용되는� 것인지� 모호합니다.� 만일� 후자라면� 실제� 귀� 사에서� � '맞춤형� 콘텐츠� 추천� 및� 광고'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제� 행태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열람시켜주시길� 요청드립니다.

l (230712)� 카카오� 이용자� 권리행사방법� 개선(분쟁조정� 요구사항� 2번� 개선됨)

https://www.kakao.com/policy/notice/view?seq=2608&searchWord=&lang

니다.

타사� 웹사이트나� 앱으로부터의�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고지� 및� 동의� 이력은

해당� 웹사이트나� 앱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측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가� 고객님께�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님을� 추정하고� 있는� 정보로는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아래� 추정� 정보는� 실제�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 내역에� 따라서� 계속� 변할� 수� 있습니다.

• 추정� 성별� :� �
• 추정� 연령대� :� �
• 주요� 추정� 관심사� :� �

추천을� 위해� 이용되는� 정보는� 위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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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30802~)� 카카오‧네이버� 개인정보� 열람요구에� 대한� 각� 해당� 분쟁조정을� “조정� 전� 합의”로�
종결� 처리함.

(카카오� 답변)� 요약

-카카오가� 맞춤형� 콘텐츠� 추천� 및� 광고를� 위해� 활용한� 정보

추정� 성별,� 추정� 연령대,� 주요� 추정� 관심사(예:� 신문사,� SNS/커뮤니티,� 쇼핑몰� 등)가� 활용

‘서비스� 이용내역’에는� 카카오� 서비스� 가입내역,� 카카오계정� 로그인으로� 연결된� 서비스내역,� 친구� 추가

한� 카카오톡� 채널내역이� 포함될� 수� 있음.

-추정정보에� 활용된� 행태정보

(예)� 주요� 추정관심사에� 음악으로� 나타났다면,

‘카카오뮤직’서비스를� 가입한� 사실,� 카카오톡� 톡프로필� 뮤직� 찜하기� 목록,� 음악목록에� 등록된� 정보� 활

용�

신문사,� 쇼핑몰,� 공공기관� 등� 카톡채널� 추가� 정보가� 이용

쇼핑몰의� 경우는� 카카오쇼핑� 서비스를� 가입한� 사실도� 활용

추정정보� 중� 성별과� 연령대는� 행태정보를� 유사하게� 가진� 그룹과� 비교하여� 추정하고,� 맞춤형� 콘텐츠� 추

천� 및� 광고를� 제공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이용자의� 메시지는� 열람하지� 않는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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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답변)� 요약

맞춤형� 광고� 데이터� 파일에는�

-� 회원� 정보는� 성별과� 연령밖에� 없고,�

-� DA클릭로그� (디지털광고클릭로그)� :� 배너광고� 클릭일자,� 클릭업종,� 횟수�

-� SA� 클릭로그(검색광고클릭로그)� :� 검색광고� 클릭일자와� 클릭업종� (예를� 들어,� 자동차� >� 자동차용품/

서비스� >� 자동차용품판매� ...� 이런식)�

-� 페이결제� :� 네이버페이� 결제� 일자,� 카테고리(도서>유아>유아학습>기타...� 이런식),� 금액�

-� 쇼핑조회� :� 조회일자,� 카테고리�

-� 카페� :� 카페방문/가입� 이용� 일자,� 카테고리,� 유형(visit)�

-� 지식인� :� 지식인� 게시글� 조회� 일자,� 카테고리

-� 항공권� :� 항공권� 조회� 일자,� 카테고리�

-� 호텔� :� 호텔� 조회� 일자,� 카테고리�

-� 모바일� 메일� 주제판� 클릭� :� 클릭� 일자,� 카테고리�

추천서비스� 데이터� 파일에는�

-� 회원� 정보는� 성별과� 연령밖에� 없고,�

-� 검색클릭이력� :� 클릭일시,� 검색어,� 클릭url�

-� 쇼핑이용이력� :� 이용일시,� 구매/클릭타입(상품클릭,상품장바구니,상품구매� 구분),� 상품명,� 상품가격,� 상

품페이지url,� 상품브랜드,� 상품판매처�

-� 클릭로그� :� 클릭일시,� 클릭� url�

-� 플레이스_리뷰� :� 작성일자,� 리뷰작성식당

-� 플레이스_예약� :� 예약일시,� 예약식당

-� 플레이스_좋아요� :� 이용일자,� 좋아요한식당�

l 위의� 데이터는� 하나의� 예시이며,� 이용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해당� 플랫폼에서� 이용자의�

활동� 내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데이터가� 활용될� 것임.�

-� 개인정보�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세부적이고� 방대한� 행태정보가� 표적광고�

및�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는� 것임.�

-� 그러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서비스� 내� 방문기록,� 활동� 로그기록� 등� 추상적인� 용어로만� 설명

되어� 있을� 뿐임.� 내� 행태정보가� 표적광고� 및�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활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 역시� 제공되지� 않음.�

-� 이는� 구글이나� 메타가� 처리하고� 있는� 행태정보의� 목록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정� 화면에서� 제공

하고� 있는� 것과� 대비됨.� 물론� 표적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구글이나� 메타가� 모범�

사례라는� 의미는� 아님.� 구글과� 메타는� 플랫폼� 외부의� 행태정보까지� 방대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점

에서는� 더욱� 문제가� 많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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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당사가� 귀하에게� 관련성� 높은� 광고를� 표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귀하의� 활동� 및� 동작을� 기반으로� 한�

귀하의� 관심사를� 보여주는� “기타� 기록된� 정보”� 및� “광고� 관심사”� 항목과� 귀하의� 활동과� 귀하가�

Facebook에� 제공한� 정보와� 관련된� 카테고리들을� 바탕으로� 광고주가� 귀하에� 도달하는� 방법을� 보여주

는� “광고정보”� 항목� 내� “회원님에게� 도달하기� 위해� 사용된� 기타�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Facebook� 앱� 및� 웹사이트의� “설정� 및� 개인정보”에서� 광고� 기본� 설정� 내� “회원님에게� 도

달하기� 위해� 사용된� 카테고리”� 항목에서� 회원님에게� 도달하기� 위해� 사용된� 카테고리를� 확인하고� 통제

할� 수� 있습니다.

(구글)

-� 내� 계정의� 기본� 정보� 확인� 및� 수정하기

-� 더� 유용한� 구글� 서비스를� 위한� 내� 설정과� 선호사항� 확인� 및� 맞춤설정하기

-� 내가� 실행� 및� 열람한� 사항과� 생성한� 사항을� 포함하여,� 내� 구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데이터� 열람하

기

-� 내� 정보를� 제3자� 앱� 및� 사이트와� 공유한� 현황� 확인하기

-� 내� 정보를� 다운로드,� 백업하거나� 다른� 서비스로� 옮기기�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게시글을� 참고� 등

1.3.� 평가

l 진보넷은� 2014년부터� 공공기관과� 기업을� 상대로� 개인정보� 열람권� 행사를� 해왔음.� 그러나� 예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개선된� 점이� 없음.� 특히,� 기업은� 열람권� 행사� 시,� 여전히� 우회적으로� 형식

적인� 답변을� 보내고� 있음.� 이번� 카카오·네이버의� 경우에도� 분쟁조정� 전까지� 불성실한� 응대를� 보

였으며,� 분쟁조정� 중에도� 항목만� 보여주는� 등� 한번에� 내용까지� 공개하지� 않음.�

l 공공기관과� 기업으로서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시켜야� 함.� 정보주체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조차�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못한� 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임.�

l 지속적인� 개인정보� 열람권� 행사를� 통해� 표적광고에� 활용되는� 개인정보� 세부내역� 확인이� 필요

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불투명하고� 무책임성을� 드러내고� 표적광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운동이� 필

요함.�

l 최근� 주요국가는� 표적(맞춤형)광고에� 대한� 개인정보�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DSA)에서는� 온라인플랫폼은� 온라인� 광고의� 투명성을� 보장할� 의

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아직� 국내에서� 디지털서비스법과� 같은� 규제는� 없지만,� 개인에게� 미

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다르지� 않음.�

l 표적광고� 목적의� 개인정보� 사용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국제적인� 흐름이� 기

업들의� 관행과� 국내� 법제,�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

이드라인’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표적광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표적광고� 관

행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법‧제도적� 규제가� 시급함.
l 이번� 카카오·네이버�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행사� 과정에서� 표적광고에� 활용되는� 개인정보� 세부

내역을� 확인했다는� 것� 외에� 또� 하나의� 성과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열람요구권� 대응� 절차를� 개선

한� 것임.� �

-� 카카오의�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정보주체의� 열람권� 행사방법을� 개선하였음.� �

-� 네이버의� 경우,� 개인정보� 문의를� 전담으로� 처리하는� 상담사를� 확대� 지정하였으며,� 향후� ‘개인정

보� 이용내역’� 시스템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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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정보주체인� 이용자는� 왜� 자신에게� 특정한� 정보가� 노출되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이용

자가�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은�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고� 부당함을� 해결하기� 위한� 토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

짐.

※� 참고자료

l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_개인정보� 열람권� 리플렛� 제작

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23/08/%EB%A6%AC%ED%94%8C%EB%

A0%9B_%EC%B5%9C%EC%A2%85%EB%B3%B8.pdf

l (230905)� 카카오‧네이버� 개인정보� 열람� 분쟁조정� 전� 합의.
-� 보도자료� https://act.jinbo.net/wp/47758

l 진보네크워크센터_2023년� 8월,� 개인정보� 열람권� 홈페이지를� 개설함

https://guide.jinbo.net/show-me-my-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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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3� 】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解放 연구실장)

개인정보·데이터� 보호� 및� 활용이� 가야� 할� 길

❍ 두� 분� 발제문� 잘� 읽었습니다.� 특히� 김병욱� 변호사님이� 라이더유니온과� 함께� 긴� 시간� 개인정
보� 열람� 신청의� 오랜� 노력을� 해주신� 내용은� 감명� 깊었습니다.� 이번� 시도� 덕에� 이와� 유사한� 일을�

다른� 업종에서도� 쉽게� 시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 매일매일� 신상이� 털리는� 수준의� 개인정보를� 도둑맞고� 있는� 한국� 현실에서,� 조금씩� 인식이� 확
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데이터·정보� 주체로서의� 감수성이� 낮은� 상황에서� 오늘의� 토론회가�

전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킬� 계기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 제가� 집행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플랫폼노동희망찾기’에� 참여하고� 있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
스기사,� 앱택시기사,� 웹툰·웹소설� 작가들도� 사회적� 쟁점을� 만들어내기� 위한� 운동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논의하고� 조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는� 발제문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 개인정보� 관련� 공공·민간에서� 다뤄야� 할� 원칙,� 앞으로� 개
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대해� 개선해야� 할� 제도의� 방향� 전반에� 대해� 동의한다는� 점을� 전제로,� 주

목해볼만한� 최근� 유럽� 사례� 속에서� 그� 방향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발상� 몇� 가지를� 토론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1.� 스페인� 바르셀로나주� 여성� 교통장관을� 향한� 플랫폼� 기업의�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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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에� 제정된� 스페인� 라이더법(Ley� Riders)에도� 불구하고� 글로보·우버이츠� 등의� 배달� 플

랫폼들은� 법을� 무시해옴.(라이더법에� 따르면� 라이더를� ‘노동자’로� 추정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사

용자가� 반증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배달� 플랫폼을� 비롯해� 모든� 플랫폼들이� 알고리즘� 내용을�

노동조합에� 충분히� 설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스페인� 정부는� 글로보에� 1천억대� 대규모� 벌금� 부과.� 바르셀로나� 주정부는� 우버를� 비롯한�

앱택시� 플랫폼에� 대해� 리무진� 등� 고급� 서비스로만� 허용하는� 규제� 채택함.� 그러자� 앱� 택시� 플랫

폼� 캐비파이(Cabify)는� 스페인� 교통부장관� R.� 산체스의� 실명과� 데이터를� 광고하며� 노골적인� 협박

과� 공격에� 나섬.

-� 도로와� 지하철� 벽면에� “산체스� 장관님,� 마드리드에서� 장관님의� 호출� 택시가� 대기� 중입니다”라

는� 포스터를� 부착하고,� 교통부장관� 집무실� 앞에� 대형� 플랜카드를� 걸어� “장관님은� 이곳에서� 총�

5,437회의� 호출� 택시를� 이용하셨습니다”라고� 광고.

-� 관용차가� 지급되고� 전용� 기사와� 함께� 일하는� 장관이� 택시를� 이용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음.�

5,437회라는� 숫자는� 장관� 집무실� 앞에서� 호출� 택시를� 이용한� 전체� 횟수인� 것으로� 알려짐.� 5천

회� 또는� 5,400회도� 아니고� 정확히� 5,437회.� 플랫폼기업이� 위치� 기반� 개인정보,� 그것도� 앱� 택시

기사만이� 아니라� 앱을� 깔고� 활용하는� 일반�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지� 않는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치임.

-� 이를� 활용한다면� 앱� 택시를� 몇� 차례� 이용해본� 개인의� 집� 또는� 직장� 주소를� 파악하는� 것,� 주요

한� 활동반경을� 특정하는� 것은� AI를� 활용하면� 아주� 간단한� 일이� 됨.� 여성과� 이주민� 등� 약자� 입장

에서는� 겁부터� 덜컥�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플랫폼기업이� 개인정보� 수집을� 통해� 얼마나� 거대한�

권력을� 가질� 수� 있고,� 갖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

2.� 글로보� 플랫폼의� 데이터� 수집� 관련� 조사� 및� 위반을� 판단한� 이탈리아� 개인정보보호청� 명령� 제

234호� (Italian� Data� Protection� Authority's� Order� no.� 234)� 사례

-� 지난� 11월에� 유럽노동조합연구소(European� Trade� Union� Institute,� ETUI)가� 발간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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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ing� workers'� rights� in� algorithmic� management� systems(알고리즘� 경영� 체제에서�

노동자� 권리� 행사하기)”에는� 이탈리아� 정부가� 푸디뉴-글로보� 음식배달�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위법·탈법� 행위를� 조사해� 벌금을� 물린� 사건(2021년),� 그리고� 정보� 전문가들이� 푸디뉴-글로

보� 플랫폼이� 이탈리아에서� 어떻게� 라이더들의�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진행한� 실험� 결

과� 등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음.

-� 이탈리아� 개인정보보호청(Garante� per� la� Protezione� dei� Dati� Personali,� 이하� ‘이탈리아�

DPA’)은� 2019년� 7월,� 스페인� 음식� 배달� 플랫폼� 업체인� Glovo의� 이탈리아� 자회사인� Foodinho

에� 대한� 조사를� 시작함.

-� 2020년� 6월,� 스페인� 데이터� 보호� 기관인�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청(AEDP)은� Glovo에� 대한� 자체�

조사를� 마무리하고� GDPR� 3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25,000유로의� 벌금� 부과� 결정.

-� 정확히� 1년� 뒤인� 2021년� 6월� 10일,� 이탈리아� 개인정보보호청은� Glovo의� 자회사� Foodinho

에� 여러� GDPR�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60만� 유로의� 벌금� 부과� 명령� 결정.

-� 이탈리아� DPA의� 결정� 핵심� 내용에� 따르면,

▴'프로파일링을� 포함해� 플랫폼을� 통해� 수행되는� 자동화된� 처리와� 관련하여� 데이터(정
보)� 주체의� 권리,� 기본적� 자유� 및�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최소한� 컨

트롤러� 측의� 인적� 개입을� 얻고�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 GDPR에� 명시된� 의무� 준수할� 것� 명령

▴'알고리즘� 시스템� 결과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부분적으로는� 오류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플랫폼에� 대한� 차별,� 접근� 및� 배제� 금지에� 관한�

법령� 등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피드백� 기반� 평판� 메커니즘의� 부적절하거나� 차

별적인� 적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령

▴유럽연합� 각국� 정부� 개인정보보호� 당국의� 명령� 권한� 관련� 내용은� GDPR� 58조� 2(d)항
에� 명시되어� 있음.� GDPR에� 명시된�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대로,� 적시에� 작동할� 수� 있도

록� 각종� 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

▴이탈리아� 노동법� 4조에� 명시된� 조항� 준수할� 것� 명령.� DPA가� 라이더를� '직원에� 대한�
원격� 감시를� 규제하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여� 관련� 고용주-피고용인� 관계의� 일부로서'�

데이터�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자’로� 간주했다는� 점이� 중요함.6)

-� 2019년� 7월,� DPA� 조사관은� 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Foodinho� 본사� 방문� 및� 직권� 조사에� 돌

입.� 조사관들은� 회사�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력� 관리에� 사용되는� '관리자� 플랫폼'이라는� 인터페이스

에� 액세스함.

-� 접근하자마자� 표시된� 데이터의� 양이� 적정� 수준을� 크게� 초과한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함.� 예를�

6)� 1970년에� 제정된� 이탈리아� 노동법� 제4조에� 의하면,�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활동을� 원격으로� 통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시청각� 장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사
용자가� 과도한� 감시� 수단을� 사용하도록� 허용할� 경우,� 직원과� 고용주� 사이에� 힘� 관계가� 현저히� 불균형
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려는� 것.� 2003년� 이탈리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및� GDPR을� 수용하
는� 과정에서� 이� 조항은�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사용자가� 원격� 제어� 수단을� 통해� 수집한� 정보는� 이탈리
아�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노동자가� 이러한� 제어가� 어떻게� 수행되는지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사
전에� 받은� 경우에만� 고용� 관계와� 관련된� 모든�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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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조사관들은� '드롭다운‘� 메뉴에서� '선택� 국가'를� 선택하면� 해당� 플랫폼이� Glovo가� 활동하는�

모든� 국가(EU� 외부에서도)의� 라이더�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자국� 라이더와� 동일한� 세부� 정보를� 표

시한다는� 사실을� 확인.

-� 이탈리아� DPA는� 관리자� 플랫폼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러� 국가의� 라이더�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 ’데이터� 최소화�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또한� 대부분의� 경우� 업무� 계약� 종료� 후� 4년까지로� 되어� 있는� 데이터� 보존� 기간은� 과도하고� 불

법적인� 것으로� 보았음.� 게다가� 2016년� 시스템� 도입� 이후� 사이버� 보안� 조치가� 업데이트되지� 않

아� 라이더의� 데이터가� 유출,� 변경� 또는� 불법적인� 접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도� 적발.

-� 이탈리아� DPA는� 이� 회사가� GDPR� 규정� 제35조에� 따라� 데이터� 컨트롤러에게� 요구되는�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점� 역시� 위법으로� 판단함.� 글로보� 측은�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

가� 필요하지� 않다고� 항변하였으나� DPA는� “회사가� 사용하는� 기술(라이더의� 기기에� 설치될� 애플리

케이션� 및� 지리적� 위치� 기능� 포함)의� 혁신적인� 특성과� 그에� 따른� 데이터� 주체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높은� 위험� 등� Foodinho가� 수행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기능을� 검토한� 결과� (데이터� 보호� 영

향� 평가의� 필요성이)� 명백하다”고� 판단.

-� 이러한� DPA의� 판단은� Glovo가� 사실상� 완전� 자동화된� 인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음을� 보여줌.�

'회사는� 플랫폼� 운영에� 사용되는� 전체� 시스템을� 통해�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처리를� 수행

하며,� 이는� 소위� '우수성� 시스템'의� 일부로서� 특정하고� 미리� 결정된� 매개변수의� 적용을� 통해� 각�

라이더에게� 회사가� 설정한� '시간대� 선택� 시스템'에� 우선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점수를� 할당함.’

-� 글로보는� 라이더의� '우수성� 점수(Excellence� Score)'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에� 의존했고,� 이� 알

고리즘은� 주문을� 배정하는� 데� 사용되는� 또� 다른� 자동화된� 시스템인� 자비스(Jarvis)에� 입력됨.� 즉,�

알고리즘� 관리� 시스템은� 이전� 실적을� 바탕으로� 어떤� 라이더에게� 더� 좋은� 주문을� 배정하고� 어떤�

라이더에게� 더� 나쁜� 주문을� 배정할지� 자동으로� 결정함.� 이러한� 결정에는� 사람의� 감독이� 개입되지�

않았으며,� 라이더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주문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만� 있었을� 뿐임.

-� 글로보� 측은� 시종일관� 완전�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DPA는� '회사가� 주장하

는� 것과는� 달리,� 알고리즘의� 기능에� 따라� (인간이)� 매개변수를� 설정해야� 한다고� 해서� 자동화된�

처리만을�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내릴� 가능성�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음.�

이에� 따라� GDPR� 22조� 위반이라고� 판단.

3.� 라이더가�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데이터� 수집� 및� 제3자에� 제공한� 글로보

-� 유럽노동조합연구소의� 데이터·정보� 관련� 전문가들이� 이탈리아의� 글로보� 배달� 플랫폼에� 대해�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 기법의� 하나인� ‘블랙박스(black-box)’� 기법을� 사용해�

구체적인� 알고리즘� 작동방식을� 실험해본� 결과� 역시� 보고서에� 담겨� 있음.

-� 글로보� 앱의� 구체적인� 작동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mitmproxy� 프로그램과� frida� 프로그램

을� 컴퓨터에� 설치함.� (한국에서도� 엔지니어들이� 앱� 개발시� 디버깅� 및�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오픈

소스�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음.�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이� 실험에� 함께� 할� 라이더를� 모집했고,� 실험에� 동의한� 라이더의� 안드로이드폰� 루팅을�

통해� 폰에서� 앱이� 작동하는� 과정을� 추적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한� 것으로� 보임.� 이� 방법을� 쓰면�

휴대폰에서� 생성되는�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가로채서� 컴퓨터에서� 분석할� 수� 있음.� 즉,� 폰에� 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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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글로보� 앱� 자체는� 그대로� 두고� 언제� 어떻게,� 무슨� 종류의� 네트워크� 동작이� 일어나는지� 등�

외부� 툴을� 이용해서� 모니터링� 실시한� 결과� 보고서임.

-� 다만,� 자원이� 풍부한� 플랫폼� 기업들은� 이런� 외부� 툴에� 의한� 루팅을� 감지하거나� 루팅� 감지를�

우회하는� 후킹� 기술까지를� 감지하고� 우회� 동작을� 하는� 방식으로� 보안� 프로그래밍을� 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이런� 방식의� 블랙박스� 기법이� 항상� 성공적으로� 결과를� 추출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기에,� 시간대를� 충분히� 벌려서� 3회의� 실험을� 전개함.� (첫번째� 실험은� 2021년� 7월과� 9월에� 걸

쳐� 3주� 동안� 실시됨.� 2회차는� 2022년� 2월에� 2주,� 3회차는� 2022년� 7월에� 1주일에� 걸쳐� 이뤄

졌음.)

-� 글로보를� 비롯한� 배달� 플랫폼이� 알고리즘� 작동방식과� 데이터� 수집내용� 일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에,� 이를� 알아보기� 위한� 방식이기는� 하나� 매우� 제한된� 환경에서� 실행할� 수밖에� 없기에� 알고

리즘을� 포괄적으로� 분석했다고� 보긴� 어려움.� 알고리즘은� 앱에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서버에서�

작동되는� 것이니� 제한된� 부분에서� 협소한� 테스트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 다만� 이번� 보고서는� “새벽시간을� 비롯한� 비� 업무시간(앱의� 명시적인� 가동이� 없는� 시간,� 일하지�

않기에� 앱이� 백그라운드� 실행만� 이뤄지고� 있는� 시간)에도� 라이더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를� 서버

로� 전송하는가”� “전송한다면� 그� 정보를� 혹시� 제3자에게도� 제공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험을� 해본� 결과에� 해당함.

➀ 앱이� 작동하지� 않는� 시간대에도� 매우� 빈번하게� 라이더� GPS� 위치� 정보� 수집
-� Glovo� Courier� 앱이� 라이더의� 휴대전화� GPS� 위치를� 요청하는� 시점을� 보고하도록� Frida� 프로

그램을� 통해� 확인한� 결과,� 새벽� 1시부터� 3시경까지� 무려� 9번(01:58:45,� 01:58:46,� 01:58:49,�

01:58:51,� 01:58:57,� 02:00:12,� 02:08:33,� 02:09:33,� 03:02:22)이나� 위치를� 요청하는� 것을�

발견.

➁ 글로보� 앱이� 라이더의�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
-� 근무� 시간� 외에도� 라이더의� 휴대폰에서� Glovo� 배달� 앱을� 열� 때마다� 정보가� 전송된� 정확한� 타

임스탬프,� 라이더의� 정확한� 위치(위도� 및� 경도를� 10~20미터까지� 정확한� 위치까지� 파악),� 속도,�

휴대폰� 배터리� 잔량� 등의� 데이터를� 플랫폼에� 자동으로� 전송한다는� 사실을� 확인.� (아래� 그림)

-� timestamp는� 위치가� 수집된� 순간을� 나타내며,� 데이터� 페이로드에� 있는� 다른� 날짜(start�

time)는� 앱이� 열린� 시간(16시간� 전)을� 나타냄.

-� 글로보� 앱이� GPS를� 통해� 스마트폰에� 현재� 위치를� 요청하면� Location� 서비스(해당� 지역의�



- 53 -

GPS� 및� WiFi� 네트워크� 정보를� 병합)와� 통신해� 위도·경도� 등의� 데이터를� 전송.

➂ 글로보� 앱이� 수집한� 정보를� 제3자와� 공유
-� Mitmproxy� 도구의� 도움으로� 글로보� 배달� 앱에서� 외부의� 제3자로�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을� 분

석함.� 그� 결과� GPS� 위치,� 개인� 로그인,� 이름,� 라이더의� 고유� 식별자� 등의� 범주를� 포함하여� 앱이�

제3자와�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함.

-� 먼저� 미국� 회사� 3곳(Pubnub,� Kustomer,� Smooch)으로� 라이더의� 고유� 사용자� 식별자

("user_id")가� 공유되었음.� 트래픽� 분석� 결과,� 이러한� 타사� 서비스는� 앱에서� 채팅�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해당� 회사들의� 웹사이트를� 확인해보면� 이보다� 훨씬� 광범

위한� 목적으로� 공유된� 것으로� 의심됨.� 이러한� 타사� 서비스의� 실제� 범위는� 글로보가� 공개한� 개인

정보� 처리방침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파악할� 수� 없었

음.

-� 또한� Firebase라는� 곳으로� 정보가� 공유되었는데� 이곳은� 모바일�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Google� 서비스임.� 구글� 인프라를� 기반으로� 개발자에게� '양질의� 앱을� 개발하고� 사용자� 기반을� 확

대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 이는� 반대로� 해석

하면� Google이� 라이더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의미함.� Firebase는� 라이더의� ID,�

이메일� 주소,� 이름,� 도시� 코드,� 국가� 코드,� 사용� 교통수단(자전거,� 자동차),� 휴대폰에� 설치된� 안드

로이드� 버전,� 특히� 흥미로운� 것은� 라이더의� 우수성� 점수(Excellence� Score)와� 같은� 정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Braze라는� 곳으로도� 정보가� 공유되었는데,� 이� 플랫폼은� 기업이� 멀티채널� 마케팅에� 사용하는�

미국� 고객� 참여� 플랫폼임.� Braze는� 라이더의� 고유� ID뿐만� 아니라� 플랫폼에서� 수집한� 이메일,� 전

화번호,� 위치� 데이터도� 수신한� 것으로� 나타났음.� (아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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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실험에� 따르면� 라이더에� 대한� 위치� 추적은� 실제� 처리의� 필요성을� 확인하지� 않고� 지속적

으로� 자동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근무� 시간� 외에도� 플랫폼에서� 대량의� 추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목적도� 불분명했음.�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수집� 데이터가� 마케팅� 회사와� 같은�

제3자와� 공유되는� 점.

-� 이러한� 데이터가� 근무� 시간� 외의� 특정� 시간에� 라이더의� 위치를� 매핑하거나� 성과� 점수를� 계산

하는� 데� 사용된다고� 추정됨.� 이러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 및� 처리,� 그리고� 잠재적으로� 자동화된�

처리의� 목적은� 라이더에게� 명확히� 알려야� 하는� 사항이나,� 플랫폼기업들은� 이를� 모두� 자신들만� 확

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 속에� 가둬둠.

4.� 영국� 노동자� 정보� 교류센터� (Workers� Info� Exchange)

-� “이는� 단순히�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 그� 이상입니다.� 알고리즘� 제어� 또는� 알고리즘� 관리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이기도� 합니다.”� (James� Farr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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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소유권은� 특히� 플랫폼� 기업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싸움에서� 중요한� 전장이� 되어�

있음.� 소프트웨어� 회사� SAP에서� 퇴사한� 후� 우버에서� 운전기사로� 일하기� 시작한,� 현재� Workers�

Info� Exchange� 설립자이자� 이사인� 제임스� 파라(James� Farrar)가� 영국에서� 처음� 당한� 사례.

-� 일하기� 시작한� 지� 몇� 주� 만에� 그는� 근무� 중� 폭행을� 당했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택시� 호출�

플랫폼� 기업에� 전화를� 걸어� 범인을� 추적하는� 데� 도움을� 요청.� 하지만� Uber는� 데이터� 보안을� 위

반했다며� 승객의� 정보� 제공을� 거부.

-� Farrar는� 자신의� 데이터를� 되찾고� 우버가�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우

버에� '정보� 주체� 접근� 요청(subject� access� requests)'� -� 이는� 영국인이라면� 누구나� 어떤� 조직

이� 자신의� 개인� 정보를� 사용하거나� 저장하고� 있는지�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데이터의� 사본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임.

-� Farrar는� 회사에�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끝에� 자신의� 데이터� 일부를� 제공받았

지만� 여전히� 공백이� 많았음.� 수년간의� 백로그된� GPS� 데이터와� 승객이� 부여한� 여행� 평가는� 물론,�

자신의� 프로필에� 할당된� 태그에� 대한� 정보도� 부족했음.

-� 이러한� 투명성� 부족과� 데이터� 조작으로� 보이는� 일로� 인해� Farrar는� 이러한� 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Uber를� 법정에� 제소함.� Farrar와� 그의� 법률팀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야� 할�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점.� "Uber는� 제� 근무� 프로필에� 대한� 데이터� 시트를�

들고� 재판소에�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저에게�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자신과� 같은� 다른� 운전자들을� 돕기� 위해� 2019년에� 비영리� 단체인� 'Workers� Info� Exchange'

를� 설립.� 2021년� 영국�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우버� 기사는� 우버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라는� 판

결),� 그리고� 최근� 네덜란드� 법원이� 우버와� 올라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해� 접근권� 및� 알고리즘�

설명권을� 인정한� 판결� 모두� 이� 단체� 주도로� 이뤄진� 쾌거들임.7)

5.� 다양한� 사례들이� 주는� 시사점

➀ Glovo의� 모기업은� 배달의민족� 모기업인� Delivery� Hero
-� 다시말해� 글로보가� 이탈리아에서� 수행한� 비즈니스� 모델은� 다른� 유럽국가는� 물론이고� 유럽권을�

벗어난� 곳까지�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유럽노동조합연구소의� 보고서는� 그나마� GDPR� 규제

를� 받는� 유럽연합은� 낫지만� 이� 규제의� 적용이� 없는� 역외에서� 글로보� 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이고�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우아한청년들)이� 될� 수밖에� 없음.

-� GDPR의� 강력한� 규제를� 받는� 곳에서도� 저� 정도의� 무차별적이고� 광범한� 데이터� 수집이� 이뤄지

고� 있는데,� 규제도� 없고� 감수성도� 없는� 이곳에서� 배민이� 공개한� 수준의� 데이터만� 수집하고� 있

다?� 고양이가� 공짜� 생선을� 보고도� 굶어죽을지언정� 먹지� 않겠다는� 약속만큼이나� 새빨간� 거짓말임.

-� 유럽노동조합연구소�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이� 내용을� 확인한� 스페인� 당국은� 유럽연합� 집행위원

회와� 함께� 글로보� 본사인� 스페인� 사무실,� 글로보의� 모기업� 딜리버리히어로의� 본사인� 독일� 사무실

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함.

-�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한데� 기업들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활용해� “영업기밀이기에� 공개

할� 수� 없다”는� 변명을� 만병통치약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당국인� 정

7)� Lucy� Harley-McKeown,� 《REORGANIZE� :� 15� Stories� of� Workers� Fighting� Back� in� a� Digital�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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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강력한� 조사권을� 활용해� 이게� 실제� 영업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울러� 그들이� 공개한� 범

위를� 넘어선� 데이터� 수집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 그렇지� 않으면� 이� 변

명은� 만병통치약이� 되어� 개인정보보호라는� 법익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임.

-� 한국� 정부는� 호구처럼� 당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실제� 개인정보보호라는� 법익을� 수호하기� 위

해� 단호한� 행동과� 집행에� 나설� 것인가.

➁ 블랙박스� 테스트� 등� 다양한� 방법의� 활용
-� 앞서� 유럽노동조합연구소� 보고서에� 소개된� 방식.� 즉� 플랫폼기업이�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숨기고�

있을� 때� 시민사회� 및� 정보민주화운동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

-� 물론� 이런� 방식의� 조사는� 많은� 한계를� 갖고� 있으나� 사회적� 쟁점의� 발화점� 역할을� 해내는� 데에

는� 충분함.

-� 이를� 위해� 시민사회� 및� 정보민주화운동,� 민주노조운동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음.� (이는� 세� 번

째� 시사점과� 곧바로� 연결됨)

➂ 민주노조운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개인정보’라는� 단어� 때문에� ‘개인적� 권리’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권리를�

집단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자원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 노동조합임.

-� 특히� 이탈리아� DPA의� 판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과� 노동법이� 어우러질�

때� 이� 권리가� 조합원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비조합원은� 물론이고� 모든� 시민에게� 확장될� 수�

있는� 교두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됨.

-� 그러나� 최근� 민주노조운동은� 이런� 분야에� 역량을� 투입하기는커녕� 자체적인� 조사·통계� 기능조

차� 없애고� 상실하는� 중임.� 양� 노총과� 주요� 연맹들은� 이런� 기능들� 상당� 부분을� 외주화(!)하고� 있

음.� (총연맹의� 연구원들도� 더� 이상� 이런� 기능을� 하지� 않고� 있음)

-� ‘알고리즘� 경영(algorithmic� management)’은� 디지털� 플랫폼만이� 아니라� 이미� 평범한� 사업장

에� 광범하게� 사용되기� 시작함.� 이� 분야에� 민주노조운동이� 직접� 나서기� 위한� 인적·물적� 역량� 투자

와� 시민사회단체·전문가� 네트워킹이� 시급함.

-� 아울러� 민주노조운동� 및� 디지털� 감수성을� 동시에� 갖춘� 전문가� 양성도� 필요.� 민주노조에� 조사통

계국·정보통신국� 등을� 되살리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 (과거에� 민주노조운동

은� 이� 분야에서� 정권이나� 자본보다� 기술적으로� 우위에� 섰거나� 대등한� 지위에� 있었던� 적도� 있음.)

-� 실제로� 유럽연합의� 경우� GDPR� 내지� 플랫폼� 노동� 입법지침� 논의과정에서� 개인의� 권리만이� 아

니라� 노동조합� 등� 집단적� 노동자�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 스페인� 최대� 배달� 플랫폼인� 글로보(Glovo)� 라이더들은� CCOO� 노동조합을� 통해� 지난해� 11월에�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관련� 제반� 정보� 제공을� 요구하였음.(아래� 사진)�

라이더법에� 따르면� 15일� 이내에� 글로보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 함.� 글로보는� 스페인� 노동조합

에� 알고리즘�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고� 현재� 문제되는� 지점에� 대한� 교섭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

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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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지난� 6월� 20일� 이탈리아의� 팔레르모� 지방법원은� 스페인의� 음식� 배달� 플랫폼인� 글로보가�

알고리즘을� 통해� 작업자에게� 업무를� 할당하는� 방식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함.

-� 법원� 판결이� 있은지� 며칠� 지나서� 글로보는� 이탈리아� 노동조합을� 찾아와� 법원� 판결에� 따른� 정

보를� 제공하게� 되었음.� 어떤� 정보를� 받았는지에� 대해� 이탈리아� 노조� 관계자가� 유럽의� 플랫폼노동�

관련� 매체인� ‘Gig� Economy� Project’와� 인터뷰한� 내용� 일부를� 번역해� 아래에� 소개함.8)

8)� 원문� 인터뷰� 기사는� 아래� 웹페이지� 참조
https://braveneweurope.com/accessing-the-algorithm-to-build-union-power-the-case-of-palermo

■� Gig� Economy� Project� :� 팔레르모�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판결대로라면�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 이탈리아� CGIL� NIdiL� 팔레르모� 지역� 간부인� 파비오� 파체(Fabio� Pace)� :� 이� 메커니즘은� 라이더에게�

특정� 기준을� 부과하는�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간에� 대한� 업무� 수행� 연속성에� 라이더들을� 구

속시키고� 있습니다.� 즉,� 앱에서� 더� 오랜� 시간� 일할수록� 더� 많은� 배달이� 할당됩니다.

근무시간� 예약은� 매주� 월요일(주중)과� 매주� 목요일(주말)� 오전� 10시에� 열리는데,� 내부� 등급이� 높은� 라이

더에게만� 이� 시간에� 자유로운� 예약이� 허용되는� 반면� 다른� 라이더는� 오후� 4시부터나� 근무시간� 예약을�

할� 수� 있는데� 이미� 그� 시간대가� 되면� 예약이� 꽉� 차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에는� 이미� 특정한� 차별� 요소

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작업이� 할당되는� 내부� 등급을� "우수성� 점수"라고� 부르는데,� 이는� 일련의� 매개변수들로� 구성됩니다.� 이를

테면� 고객의� 피드백� 같은� 변수의� 경우,� 총� 배달� 실현� 횟수에� 가중치를� 두어� 부정적인� 피드백� 관련� 점수

가� 주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기준은� 실현된� 배달� 건수인데요.� 플랫폼에� 따르면� 이� 수치는� 지난� 28일� 동안� 같은� 도시에� 있

는� 모든� 라이더의� 평균� 배달�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균이란� 것은,� 이를테면� 세계� 배

달� 기록을� 세운� 팔레르모의� 라이더와� 같은� 역량차로� 인해�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이� 평균보다� 낮은� 다른� 라이더의� 주문� 수락�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글로보는� 배달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 수요가� 많은� 피크� 시간대에� 라이더가� 수행한� 배

달� 건수,� 근무� 가능� 시간을� 미리� 입력한� 라이더가� 앱에� 접속하지� 않는� '노쇼(no� show)'� 건수� 등을� 변수

에� 포함시킵니다.�

이는� 플랫폼이� 설정한� 조건에� 따라� 노동자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제하는� 메커니즘으로,� 종속의� 고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 58 -

-� 참고로� 한국의� 대리운전노조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알고리즘� 설명권을� 명시하여� 카카오모빌

리티와� 지속적인� 교섭을� 진행하고� 있음.

제19조� [대리기사� 처우� 개선]

①� 회사는� 대리요금(경유비� 포함)� 수준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한다.

②� 회사는� 승객의� 일방적인� 호출� 취소나� 운행� 시작� 전� 승객의� 지연으로� 인한� 취소수수료나� 대기료� 등

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한다.

③� 회사는� 배정정책과� 관련하여� 조합에�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조합은� 현장의� 의견을� 취합하여� 제시하

고,� 노사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동으로�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④� 회사는� 대리운전보험과� 관련하여�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➃ 다양한� 규칙과� 규율� 생성
-� “문제는� T블루에� 가입한� 법인택시� 회사나� 개인택시� 기사가� 내는� 수수료다.� 택시� 운임의� 20%

를�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에� 낸다(가맹� 계약).� 수수료율이� 20%라니� 폭리� 아닐

까?� 그러나� 이는� 실질� 수수료와� 차이가� 크다.� 가맹� 택시들이� 운행� 데이터를� 제공하고� T블루� 광

고를� 해주는� 데� 대한� 대가로�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운임의� 15~17%를� 가맹� 택시에� 지급하기�

때문이다(업무제휴� 계약).� 가맹� 택시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수수료는� 3~5%� 수준이다.”� (시사IN�

전혜원� 기자,� “카카오의� 성장전략은� 어떻게� 독이� 되었나”)

-�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들의� 운행� 데이터� 제공에� 대한� 대가로� 운임의� 15~17%를� 지급하

고� 있음.� 특히� 카카오는� 앱� 호출만이� 아니라� 배회영업� 관련� 택시� 운행� 데이터까지를� 수집하고�

있음.� 이� 데이터를� 활용해� 앱과� 알고리즘� 및� 서비스� 개선에� 이용하고� 있기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

-� 그런데� 왜� 퀵서비스�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웹툰작가에게는� 보상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 그들

의� 데이터� 및� 그들의� 노동이� 생산하는� 데이터를� 모조리� 수집하고� 있으면서.

➄ 개인정보에� 대한� 필요한� 활용이� 있음.
-�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그� 목적을� 공개할� 것과� 같은� 요구도� 있지만,� 반대로� 공개되면�

유리한� 정보들이� 존재함.

-� 앞서� 영국의� James� Farrar가� 당한� 폭행� 사건의� 범인을� 잡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이� 있고,� 미

국� 뉴욕시가� 앱택시기사·라이더에게�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필요한� 빅데이터가� 있음.� 이번� 조사에

서� 드러나듯� 플랫폼기업들은� 이러한� 권리� 보장에� 가장� 중요한� 개념인� ‘유효운행률(utilization�

rate)’� 따위는� 계산하지� 않고� 있다고� 당당하게� 답변하고� 있음.

-� 뉴욕시� 소비자� 및� 노동자� 보호국(New� York� City� Department� of�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이� 배달� 라이더� 최저임금� 보장� 관련� 규칙을� 만들면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플랫폼�

기업들로부터� 빅� 데이터를� 제공받아서� 어떻게� 최저임금� 권리� 보장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잘� 보

여줌.� 인류를� 위한� 기술과� 데이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독점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임.

-� 그동안�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가로막은� 2개의� 허들(적용제외신청제도,�

전속성� 기준)이� 차례대로� 철폐되어� 왔음.� 적용제외신청제도가� 사라지자� 2020년� 18.3만� 명이던�

가입자� 수가� 2021년에� 76.2만� 명으로� 무려� 4배� 가까이� 치솟았음

-� 마찬가지로� 2023년� 7월에� 전속성� 기준� 하나� 사라졌을� 뿐인데� 무려� 65만� 명의� 산재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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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늘었으며� 주로� 늘어난� 쪽은� 대리기사와� 퀵서비스(배달� 라이더)였음.� 대리기사의� 경우� 지난�

6월에� 23명이던� 가입자가� 한� 달� 사이� 28.6만� 명으로� 무려� 1만� 배� 이상� 폭증.

연도 전체
보험

설계사

건설

기계

조종사

학습지

교사

(방문강사

포함)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

카드

모집인

대리

운전

기사

‘17 60,124 33,408 5,687 8,500 1,194 3,485 2,944 1,936 2,959 11

‘18 61,187 33,365 6,180 6,469 1,318 5,067 4,695 1,665 2,425 3

‘19 74,170 41,553 820 6,541 1,205 6,372 14,283 1,406 1,986 4

‘20 183,822 43,326 305 8,807 1,429 17,303 37,692 1,480 1,358 2

‘21 762,937 364,437 400 44,734 35,543 53,729 105,020 7,938 7,440 12

‘22 804,987 360,451 2,792 41,223 37,139 59,705 121,817 6,815 8,309 55

‘23.6 804,123 358,716 2,116 39,920 41,543 64,318 113,124 6,118 7,026 23

‘23.7 1,458,205�364,692 3,023 38,679 42,638 56,358 371,915 4,370 36,472 286,147

※� 자료� 출처� :� 국회� 환노위� 윤건영� 의원실에서� 고용노동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 (단,� 2020년� 7

월부터� 법이� 적용된� 방문판매원,� 대여제품점검원,� 가전제품설치원,� 화물차주,� 2021년� 7월부터� 적

용된� 소프트웨어프리랜서,� 2023년� 7월부터� 적용된� 관광통역안내사·어린이통학버스기사·건설현장

화물차주는� 아직� 수치가� 크지� 않고� 표가� 너무� 길어져� 생략.)

-� 한국� 산업재해� 부동의� 1위� 산업은� 이제� 음식� 배달업이� 되었음.� 불과� 5년� 전만� 해도� 상위권에

는� 건설업·광산업·제조업이� 꽉� 채웠으나� 이제� 플랫폼기업들이�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쿠팡� 물류센터� 등� e-커머스� 산업,� 그리고� 대리운전·앱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도� 맹

렬히� 따라오고� 있음.� 전통적인� 산업이� 아니라� 플랫폼� 경제가� 가장� 많은� 노동자를� 다치거나� 죽게�

만들고� 있는� 것.

-� 산재� 승인� 건수� 기준으로� 배달의민족에서만� 작년� 한해� 1,837건,� 올해의� 경우� 8월까지만� 벌써�

1,273건.� 2위인� 현대중공업,� 3위인� 대우건설� 산재� 건수를� 합해도� 배민에� 미달함.� (자료� 출처� :�

국회� 환노위� 윤건영� 의원실에서� 고용노동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

업종

(‘23.8월� 기준)
사업장명

산재� 전체 사고 질병

신청 승인 신청 승인 신청 승인

운수창고통신업 주식회사� 우아한청년들 1,312� 1,273� 1,301� 1,273� 11� 0�

제조업 현대중공업(주) 756 521 220 218 536 303

건설업 (주)대우건설� 본사 492 467 393 384 99 83

제조업 현대자동차(주)동부서비스센터 537 463 370 358 167 105

광업 대한석탄공사도계광업소 693 417 6 6 687 411

제조업 기아자동차(주)화성공장 429 333 150 141 279 192

운수창고통신업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구센터 365� 322� 326� 310� 39� 12�

기타의사업 쿠팡� 주식회사 360 322 325 307 3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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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기사와� 라이더의� 경우� 운행� 1건,� 배달� 1건마다�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를� 1원� 단위까지� 정

산하여� 원천징수가� 이뤄지고� 있음.� 카드� 거래만이� 아니라� 고객이� 현금으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앱에� 현금� 지불액이� 입력되어� 플랫폼� 노동자� 계좌에서� 현금� 지불액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산재

보험료를� 떼어감.

-� 그러나� 이렇게� 폭증한�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기반한� 행정통계를� 비롯한� 정부

의� 각종� 통계와� 분석에서조차� 제외되어� 있음.� 1년에� 1회씩� 노동연구원·고용정보원� 등이� 주축이�

되어� 표본조사에� 입각한� 플랫폼노동자� 실태조사가� 이뤄지는데� 그곳에서� 추산되는� 규모에� 비해�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자� 데이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미� 전수� 행정통계가� 훨씬�

더� 정확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여전히� 표본조사에� 입각한� 실태조사로� 부정확한� 결과치에�

의존하고� 있음.� 정확한� 통계� 없이� 어떻게� 정합적인� 노동정책� 수립이� 가능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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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플랫폼노동희망찾기� 12월� 4일� 성명서

카카오,� 블랙박스를� 열어라!

-� 노동자·시민은� 당신들� 탐욕의� 알고리즘에� 소모되는� 리소스가� 아니다� -

아니,� 이럴� 수가� 우리� 모두� 다� 속았던� 건가

글자� 그대로� 온나라가� 사용하는� 카카오톡,� 이에� 기반해� 작동되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전국민의� 이동을� 도와주는� 카카오모빌리티,� K-콘텐츠의� 위용을� 자랑하는� 카카오페이지.

그런데� 이게� 뭔가.� 주가� 조작,� 분식� 회계,� 독점가격� 인상,� 툭하면� 터지는� 경영진� 타락상� …

수단·방법� 안� 가리고� 기업가치� 뻥튀기와� 인수·합병,� 스톡옵션� 통한� 경영진� 돈벌이만� 난무한다.

자유로운� 소통,� 편리한� 이동,� 즐기는� 컨텐츠� 이면에� 탐욕과� 사익� 추구� 그림자가� 드러난다.

진실은� 블랙박스� 속에� 꽁꽁� 갇혀� 있다

자유로움,� 편리함,� 즐거움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진짜� 궁금한� 건� 하나도� 알려주지� 않는다

어떤� 컨텐츠가� 눈에� 잘� 띄는� 자리에� 배치되는지,� 기준과� 원리가� 뭔지,� 변경은� 어떻게� 하는지,

내가� 택시를� 잡을� 때만� 애를� 먹는� 건지,� 하필� 내가� 잡은� 콜만� 똥콜(기피� 콜)인� 건지,

수수료와� 요금이� 결정되는� 방식은� 뭔지,� 일감이� 배정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인지?

플랫폼이� 노동자·자영업자와� 고객을� 붙잡아놓고�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해� 먹으려는� 건가.

자유,� 편익,� 즐거움� vs.� 탐욕과� 사익� 추구

알고리즘� 설명해달라� 하면� 영업기밀이라� 큰일난다는� 변명만.� 알고리즘이� 아니라� 모르고리즘.

블랙박스� 안에는� IPO� 부풀리려는� 매출� 과대� 포장,� 자회사에� 콜� 몰아주기� 알고리즘만� 가득.

노동자·시민의� 노동은� 고스란히� 무상의� 데이터로� 제공되어� 회사�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사회적� 책임은� 고사하고� 사용자로서의� 책임조차� 지지� 않으려�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한다.

블랙박스를� 열어야�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진다

노동자와� 시민은� 당신들의� 탐욕을� 위해� 짜여진� 알고리즘� 안에서� 소모되는� 리소스가� 아니다

더� 빨리!� 더� 많이!� 재촉하는� 앱과� AI� 메시지는� 노동자를� 과로·과속·무한경쟁으로� 몰아넣었고

수수료·광고비·관리비·환급비용� …� 알� 수� 없는� 사업모델은� 모두의� 미래를� 불안으로� 밀어넣었다.

과학적� 예측� 기반� 의사결정이� 이뤄지니� 걱정� 말고� 믿으라는� 당신들� 말을� 이젠� 믿을� 수� 없다.

꽁꽁� 숨겨놓은� 블랙박스� 안을� 확인하지� 않으면� 노동자·시민의� 안전은� 절대� 담보되지� 않는다.

또다시� 거짓으로� 가득찬� 쇄신이란� 말로� 현혹하지� 말라

교수·법관·전문가� 모아서� 만든� 준법과� 신뢰� 위원회?� 부도덕� 경영진들이� 만든� 경영쇄신위원회?

이제� 안� 속는다.� 카카오� 경영진� 치부� 가리는� 어용위원회로� 둔갑되었던� 적이� 어디� 한두번인가.

교수·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투명성위원회가� 작년� 9월에� 알고리즘� 문제없다� 선언했지만,

올해� 2월� 공정거래위는� 카카오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257억� 과징금을� 물리지� 않았나.

카카오가� 진짜로� 양해� 구하고� 대화를� 청해야� 할� 쪽은� 노동자·시민

개별� 기업과� 교섭을� 통해� 답을� 찾는다� 해도� 그룹� 전체가� 처한� 위기로� 인해� 모든� 게�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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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업� 가면� 저� 기업� 핑계,� 저� 기업� 가면� 본사� 핑계,� 오늘만� 모면하려는� 얄팍함은� 이제� 그만.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카카오� 관련� 노조들은� 공동으로� 요구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만날� 것을!

만남의� 형식과� 방법,� 시점은� 모두� 열려� 있으며,� 모든� 것은� 카카오� 경영진� 의지에� 달려� 있다.

소나기만� 피하자며� 대충� 얼버무릴� 것인가,� 아니면� 제대로� 수술과� 치료� 통해� 거듭날� 것인가?

직접� 만나� 안전과� 편익을� 위한� 플랫폼으로� 거듭날� 방안을� 논의하자

우리� 요구는� 카카오가� 꽁꽁� 숨겨놓은� 블랙박스를� 열고� 사용자책임·사회적책임을� 다하라는� 것.

노동자·시민� 모두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와� 거버넌스를� 구성하라는� 것.

카카오� 비즈니스� 전·후방에� 위치한� 노동자·프리랜서·자영업자� 관련� 공급망� 실사에� 나서자는� 것.

무리하거나� 새로운� 요구가�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시행� 중인� 처방전임을� 밝혀둔다.

응답이� 없을� 경우� 전선은� 더� 많은� 카카오� 유관노조� 및� 시민사회단체로� 넓어질� 것!

먼저� 카카오� 사업� 전·후방에� 위치한� 노동자� 요구에� 응답하라.� 블랙박스를� 열어라!

2023년� 12월� 4일

플랫폼노동희망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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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 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김직동� 과장(개인정보보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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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5� 】

국가인권위원회� |� 이진백� 주무관(인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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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비밀 알고리즘과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토론회 

토론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이진백

1. 논의 배경

년대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플랫폼 산업의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장되  2010

면서 다양한 근로 유형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년 초부터 시작된 코, 2020

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기를 계기로 배달 앱을 중심으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 수가 폭발적19 

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문제 노동 권 보장 문제 등이   , 3

사회 현안으로 등장하였으며 이에 인권위는 년 플랫폼 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 2019 ‘

사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 ‘

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

또한 년 월 플랫폼 종사자의 기본권 보호 및 공정한 계약관계 확립 등을 위한 목적  2021 3

으로 국회 장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안 의안번호 제 호 이하 플랫폼 법률안 이라 함( 2108909 , ‘ ’ ) 을 검토하고 같은 해 월 국회11」

의장에게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추정하고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집단적 권리를 인정하, 

며 수수료 상한선 설정 등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하였습니, 

다.

인권위는 위 의견표명에서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 

등 집단적 권리 명시 등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권 보장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를 하였으나,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관련된 인권 문제는 근로권 이외에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치정보 추적 및 저장 등 전자감시에 의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 

결정권 침해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인 플랫폼 알고리즘에 관한 문제 역시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정보인권에   

포함되는 주제입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문제는 비단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장된 개인정보열. 

람청구권의 온전한 보장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 종사자의 정보인권 문제 차원에서 접근할 필

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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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의 특징2.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정보인권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종사자의 범위를 규정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업종 계약 방식 근무 형태 업무 배, , , , 

정 및 수행 방식이 매우 다양하고 이에 따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인권 문제 , 

역시 다양하므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플랫폼 노동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없으며 그나마 플랫폼 종사자  , 

의 정의 이들을 위한 보호 방안 등이 포함된 플랫폼 법률안 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 ‘ ’

동위원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또한 위원회가 동 법률안에 대해 제시한 의견. 

은 반영되지 않음

아울러 플랫폼 법률안 은 제 조에서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플랫폼 종사자의 인격과 사생  ‘ ’ 25

활을 보호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플랫폼 종사자의 정보인권 보호에 관하여 개별 조항으로 구체

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업무배정 알고리즘과 전자감시3. 

업무배정에 관련된 알고리즘은 결국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전자감시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 전자적 노동감시 란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각종 정보통신 기(workplace surveillance)

술 지문 등 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외에서 근로자의 작업 과정 몰입도 근태 등 정보(CCTV, ) , , 

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근로자 평가 등에 반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비단 플랫폼 노, . 

동 현장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년대 초부터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전 2000

노동 현장에서 도입되어 확산된 것입니다.

인권위는   나날이 확대 고도화되는 사업장 전자감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 

모색하고자 년 사업장 감시시스템이 노동인권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2005 ‘ ’

하였으며 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 2007 ‘사업장 전자감시에서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

한 법령제도 개선 권고 를 하였습니다’ .

인권위는 년 권고에서 노동부장관에게 사업장 전자감시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  2007

하여 사업장 전자감시의 허용범위를 규정할 것 전자감시 도입 및 운영 과정에서 근로자 권, 

리 보호 장치를 규정할 것 전자감시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 자 제공, 3

을 금지할 것 근로자에게 수집한 정보에 대한 접근 열람권과 정정 삭제권을 인정할 것, , ․ ․ 

전자감시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규정할 것 등을 권고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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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년에는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년  2013 ‘ ’ , 2016

에는 년 실태조사 결과와 위원회에 접수된 관련 민원 진정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2013 ․ 

로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를 하였습니다‘ ’ .

년 권고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인사노무편 에 사업장   2016 ‘ [ ]’․

전자감시의 주요 유형별 개인정보 처리의 요건 절차 및 근로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 

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고용노동부는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회신하였습니, 

다 회신 이후 고용노동부가 년 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동으로 발간한 개인정. 2023 1 「

보보호 가이드라인 인사노무편 을 살펴보면 디지털 장치 도입 변경추가 시 유의 사항( ) ‘ ( ) ’‧ 」 ․

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사전 의견 청취 및 협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근거 확인 생, , ․ 

체인식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 금지 개인정보 처리 최소화 디지털 장치 대체수단 마련 투, , , 

명성 보장 및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전자감시 규제 관련 법률 제개정 동향4. 

  년 월 국회 강은미 의원이 사업장에서 컴퓨터 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2022 3 CCTV, , , 

등 감시설비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 목적상 도입하는 경우에, 

라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 하

에 사업장 전자감시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

호 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2115012 ) .」

동 일부개  정안은 근로기준법에 전자감시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

로자 감시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이를 적절히 규제하려는 것으로서 노동 기본법의 틀 , ‧ 

안에서 근로자 감시설비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근로자의 인권 보호, 

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 년 위원회 권고 2007

사항과 위 일부개정안의 개정 사항을 검토한 결과 동 일부개정안이 위원회가 년에 권, 2007

고한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여 긍정적인 안으로 평가되나 동 일부개정안 역시 소관 상임위, 

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근로자 감시를 위한 전자적 감시 설비의 설치운영 제한에 관한 사항을 담은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호 과 사업장 내 ( , 2112740 )「 」

근로자 감시 설비 설치에 관한 절차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의결사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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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이 발의되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 2100845 )

니다.

전자감시 관련 현행 법률 검토5.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플랫폼 노동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없으며 사업장 전  , 

자 감시와 관련된 법률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로자참여법 이라 ( ‘ ’「

함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위치정보법) , , ( ‘ ’」 「 」 「

이라 함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사업장 전자감시에 관한 내용을 직접 규율하고 있는 근로자참여법을 살펴보면    

근로자참여법 제 조는 상시 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를 3 30「 」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조는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사업장 내 근로, 20 ‘

자 감시 설비의 설치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 법의 적용을 ’ . 

받는 사업장에 등 감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 전에 노사협의를 거쳐야 합CCTV 

니다 그러나 근로자참여법은 상시 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만 규율 법 적용 . 30① 

대상으로 정하여 기준 인원에 미달하는 영세 사업장이나 근로자기준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플랫폼 사업에 적용할 수 없고 감시 설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 ② 

감시 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을 의결 사항이 아닌 협의 사항으로 규정한 데다 이를 위반③ 

할 경우 적정한 규제 수단이 없어 강제력 및 실효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플랫폼 사업자가 업무 

배정 등의 목적으로 등을 통하여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CCTV, GPS 

위해서는 법 제 조에 따라 종사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15 , ․ 

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 , 

본래 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제 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 조에 3 18

따라 종사자로부터 이에 대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 조 및 제. 23

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는 24

원칙적으로 처리가 불가합니다 다만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처리가 가능. 

합니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은 일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 자 제공 등 개인정보   3․ 

처리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

나 여러 제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기만 하면 개인정보를 비교적 자유, 

롭게 처리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으며 이 같은 문제점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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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일부 개정되어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보호법   2023. 3. 14. 2024. 3. 15. 

제 조의 에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동화된 37 2

방식의 알고리즘을 통하여 업무배정을 하는 플랫폼 산업을 규율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

다는 점입니다. 

일부개정에 의하여 신설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 조의 에 따르면   37 2 정보주체는 인공지능 기

술을 포함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

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화된 결정을 .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 

결정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

정을 적용하지 안히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 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을 정보, 

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합니다.

업무 배정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면 위 조항을 근거로 알고리즘에 대  

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방식이 부당하다면 이를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 . 

위 조항 역시 플랫폼 사업자가 종사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종사자가 알고리즘 작동 방

식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치정보법 제 조는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로 하여금   9「 」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치정보를 기반. 

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도 당연히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대다수 플랫폼 사, 

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한 플랫폼 사업자는 같은 법 제 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  15

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 조에 따, 16․ 

라 위치정보의 유출 변조 훼손 등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 , . 

조의 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와 종업원 종업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위치17 2 , 

정보를 누설 변조 훼손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그러나 위치정보법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만 얻으  

면 비교적 자유롭게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 6 -

정리6.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전자감시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  

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정의와 법적 지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나 현재 이에 대해 규율하는 법률은 없으며 플랫폼 법률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 , , 

중입니다.

아울러 전자 노동 감시는 비단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문제  

로서 이 역시 전자감시의 정의 감시 장비 설치 요건 및 운영 절차 대상 정보주체의 권리, , , 

금지 사항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이 통일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나 이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 , 

수 있는 근로자참여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며 이 같은 내용이 일부 , , 

포함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따라서 플랫폼 종사자의 전자감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법률안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는 게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겠으나 현재 두 법률안 , 

모두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며 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의결 가능성을 낙관하, 21

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사자가 겪고 있는 전자감시 또는 정보인  

권 침해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정

보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치정보법 등 기존 법, 

률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도출하는 방안 법률 제개정 없이 유연한 개선책으로 플랫폼 산업 , ‘․

전자감시에 관한 가이드라인 을 제정하여 산업 현장에 제시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

토하여야 합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이에 관한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한 상태이고 그나마 관련이 있는  

법률안 역시 국회 의결이 불확실한 상태이므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 정의 및 범위 연구 플, , 

랫폼 산업 내 전자감시 실태 및 유형 파악 전자감시 관련 문제점 도출 관련 해외 사례 수, , 

집 및 분석 플랫폼 종사자의 정보인권 보호와 관련된 국내외 법제 연구 등을 진행하여 개, 

선안을 도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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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록 】
열람권�홈페이지� <내� 정보�보여줘!>�

https://guide.jinbo.net/show-me-my-data/



- 66 -

내� 개인정보에� 대해� 궁금하다면!� �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을� 행사해보세요.

Ÿ 포털은� 내가� 검색한� 기록을� 가지고� 있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을까요?

Ÿ 통신사� 기지국은� 내가� 통화하지� 않을� 때도� 내� 위치를� 수집하고� 있다던데,� 내� 위치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Ÿ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 건강정보를�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요?

Ÿ 내� 의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것처럼,� 라이더인� 나에� 대해� 플랫폼과� 고객이� 평가한� 내역을�

열람할� 수� 있을까요?

Ÿ 지금� 스팸� 문자를� 보내는� 이� 업체는� 나에게� 언제� 동의를� 받은� 것일까요?

정보주체인� 우리는� 회사,� 공공기관,� 단체�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떠한� 내� 개인정보를� 수집했는지,�

내� 개인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했는지,� 이에� 대해� 내가� 언제� 동의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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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개인정보처리자'는요,

업무를� 목적으로� 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개인

정보처리자는� 내�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할� 수도� 있고� 다른� 업체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개

인정보� 열람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처리자가� 누구인지� 확

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택배가� 도착했는데� 이름에� 오류가� 있었다면� 어디에� 문의를� 해야할

까요?� 수탁자인� 택배회사가� 아닌� 해당� 쇼핑몰(위탁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문의하여�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열람을� 요구해야� 합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

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수집하는� 개

인정보� 항목,� 보관기간� 등의�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정책에�

대한�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를� 수집할� 경우에는� 일반� 개인정보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

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가� 내�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해할� 수� 있

습니다.�

2022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 최근� 1년� 내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경

험은� 10.6%� 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은�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고� 부당함을� 해결하기� 위한� 토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어

떻게� 이용·제공·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

습니다(제35조� 참조).� 열람요구권은� 개인정보처리자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방지

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무엇을� 열람할� 수� 있을까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나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은� 무엇인지,� 다른� 업체에� 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

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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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열람에는� 사본의� 교부를� 포함합니다.� 정보주체가� 직접� 제공한� 개인정보� 이외에� 제3자� 또는�

공개된� 정보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개인정보처리자가� 생산한� 개인정보(신용평가,� 인사평

가,� 거래내역,� 진료기록� 등),� 서비스제공� 등의�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된� 개인정보(수발신내

역,� 입출기록,� 쿠키,� 로그기록� 등)� 등도� 열람요구의� 대상이�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내� 개인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포함됩니다.�

내가� 제공한� 개인정보

우선� 내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에� 회원가입을� 할� 경우,� 정보

주체가� 직접� 제공한� 개인정보는� 필수항목으로�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번호,� 선택항목을� 동의했다면� 이메일주소가� 수집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법정대리인�

정보(법정대리인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중복가입확인정보(DI),� 휴대전화번호)를� 추가로� 수집됩니

다.� 휴대전화번호와� 같이� 내� 개인정보가� 변경되었거나,� 혹은� 잘못� 기록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열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서� 이용자들

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개인정보

정보주체가� 제공한� 정보� 외에� 서비스� 이용� 등의�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된� 정보가� 있을� 수� 있

습니다.� �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IP� 주소,� 쿠키,� 서비스� 이용기록(메일� 수발신� 기록,� 선물하기� 기

능� 사용기록,� 상담내역� 등),� 기기정보,� 위치정보가�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고,� 이미지� 및� 음성을�

이용한� 검색� 서비스� 등에서� 이미지나� 음성이� 수집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 이용내

역,� 상품� 구매� 내역,� 기지국에� 기록된� 휴대전화� 번호� 역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된� 개인정

보입니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힘들지만,�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 역시� 개인정보입니다.�

제3자� 또는� 공개된� 정보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개인정보처리자는� � 제3자� 또는� 공개된� 정보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A� 통신사가� � 제휴사인� B� 보험회사에� 내�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나에

게� 직접� 수집하지는� 않았지만� B� 보험회사는� 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떤� 기업

은� 공개된� 개인정보를� 모아서� 공인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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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가� 생성하거나� 추론한� 개인정보�

때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내� 개인정보를� 생성하거나� 다른�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추론하기도� 합니

다.� 예를� 들어,�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내� 개인정보는� 의사의� 진단을� 통해� 생성된� 정보입니다.� 이

는�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 생성된� 정보이기는� 하지만,� 분명� 내� 질병에� 대한� 진단� 및� 처방

에� 대한� 정보이므로,� 내� 개인정보이기도� 합니다.�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평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서비스� 이용기록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내게� 맞춤형� 서비스나� 표적� 광고를� 내보내기� 위해� 나

에� 대해� 추론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동영상� 플랫폼에서� 내가� 선호하는� 영화에� 대해� ‘액션’이

나� ‘공포’라는� 태그를� 붙여놓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내�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업체(개인정보처

리자)가� 추론한� 것이긴� 하지만,� 내�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및� 내가� 동의한� 사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은� 내가� 동의해서� 제공한� 내역,� 권한이� 있는� 제3자가� 요구해서� 가져간�

내역�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

오,� 구글� 등의� 아이디로� 다른� 사이트에서� 로그인할� 때,� 카카오나� 구글에서�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

는� 업체로� 내� 개인정보� 일부(아이디,� 프로필� 등)가� 제공됩니다.� 혹은� 통신사가� 자신과� 제휴한� 영

화사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어쨌든� 어떠한� 제3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내� 개인정보를� 제공했는지� 역시� 나의� 개인정보입니

다.� � 그런데,� 내가� 개인정보에� 동의한� 게� 맞나요?� 동의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때�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가� 동의한� 내역� 역시� 열람요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동의없이�

내�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그렇겠지요.� 예를� 들

어,�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가입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환자를� 진료한� 병원은� 내� 진

료� 기록을� 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내�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된다고� 해서,� 내가� 개인정보� 열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통신

사에� 가입자�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내역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혹은� 건강보험

공단에� 병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내�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권리�

(2024년� 3월� 15일부터)� 개인정보처리자가� 인공지능과� 같은�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나에게�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 ‘자동화된� 결정’(제37조의2)을� 한�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설명을� 요구를� 할�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화된� 결정의� 적용을� 적용하지� 않거나,� 사람이� 다시� 결정하도록� 하거나,� 혹은� 그렇게� 처리한� 이유

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정보주체는� ‘자동화된�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자동

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니,� 공개된� 정보를� 확인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개인신용정보도� 개인정보이기는�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앞서� 「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개인신용정보에는� 대출현황,� 채무보증현황,�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당좌·가계당좌예금�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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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현황,� 대출금� 등의� 연체,� 신용카드대금� 미결제� 정보� 등이� 포

합니다.

「신용정보법」도�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의� 열람청구� 등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법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①�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

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등이�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39조(무료� 열람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1년�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마다� 개인신용평가회

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1

회� 이상�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

1.� 개인신용평점

2.� 개인신용평점의� 산출에� 이용된� 개인신용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

보

열람요구�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열람요구를�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열

람요구� 방법과� 절차는�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않아야� 합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열람을� 신청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인터넷� 홈페

이지나� 이메일을� 통해�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열람요구� 방법� 및� 절차� 마련� 시� 준수사항(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해야� 함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의� 지속적�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 또는� 방법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

도록� 해야� 함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에� 열람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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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람방법확인

민간� 분야의� 경우,� 해당� 웹사이트� 하단� ‘개인

정보처리방침’에서� 개인정보� 열람방법� 확인합

니다.

공공�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에� 직접� 요구� 혹

은� 개인정보포털(privacy.go.kr)에서� 신청.

*� 열람방법이나� 열람창구를� 안내하고� 있지� 않

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연락처를� 찾아

서� 열람요구하시면� 됩니다.

2.� 열람요구서작성

‘개인정보� 열람요구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 본인확인을� 거

칩니다.

*� 신분증(뒷번호� 마스킹처리)� 혹은� 휴대전화�

등� 본인확인

➤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합니다.

*열람요구서� 양식은� 해당� 사업자가� 요구하는�

양식을� 따르거나,� 없는� 경우에는� 법정양식� 개

인정보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

식]� 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3.� 열람결정통지
열람� 허용의� 경우→� 열람

열람� 거부의�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

람� 거부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열람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추가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정·삭제� 요구� :�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

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처리정지� 요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민간� 분야의� 경우

웹사이트� 하단에서� � ‘개인정보처리방침’을� � 확인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

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을� 찾아서� 확인합니다.�

이� 항목에� 명시되어� 있는� 개인정보� 열람방법에� 따라�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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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네이버� 개인정보처리방침,� 정보주체� 권리와� 행사방법

‘열람요구서� 양식’은� 해당� 사업자가� 요구하는� 양식을� 따르거나,� 없는� 경우에는� 법정양식�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 을� 적절하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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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업체에� 열람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위� 양식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해당� 업체의� 이름으

로� 바꾸어야� 하겠지요.� 또한� 이� 양식에서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수집� 이용의� 목적� 등에� 체

크만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자신이� 열람을� 원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표

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거된� 예시� 중� 관련된� 것에� 표시는� 하되,� 그� 아래에� 자신이� 열람을�

원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세부적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귀� 사가� 기지국을�

통해� 수집,�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휴대전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합니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민간� 분야와� 마찬가지로� 각� 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열람방법을� 찾아서� 해당�

기관에� 직접�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포털을� 통해서� 열람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개인정보

보호포털을� 통해서� 열람�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주의!)� 다만,� 개인정보포털을� 이용할� 때에는,� 경찰과� 같이� 개인정보파일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혹은� 내가� 열람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어떤�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할� 경우,� 민간� 분야와� 같이�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직접� 문의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열람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개인정보� 포털에서� [개인정보� 열람등요구]에� 접속합니다.

2. [열람등요구]�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본인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한� 후에� 열람� 요구를� 할� 대상을� 검색합니다.

4.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파일� 목록이� 나타납니다.� 이� 중� 자신이� 열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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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파일을� 선택합니다.

5. 자신이� 요구하는� 것이� 개인정보� 열람인지,� 아니면� 잘못된� 개인정보의� 정정이나� 삭제인지� 등�

‘요구�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이후� 해당� 요구서를� 작성하고� 접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열람등요구]의� 서비스� 이

용안내� 메뉴에�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주체는� 공공기관이� 어떠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신이� 열람을� 원하는�

개인정보파일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현실적으로� 알기� 힘듭니다.� 공공기관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 보유,� 처리,� 삭제되며,� 개인정보� 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

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정�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

인정보� 파일의� 목록과� 특정� 개인정보� 파일이� 어떤� 개인정보� 항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

습니다.� 개인정보파일� 검색� 메뉴에서� 열람을� 원하는� 공공기관을� 선택한� 후,� 파일명� 박스에� 아무�

입력없이� 그냥� 검색을� 누르면�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파일의� 전체�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열람을� 원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파일을� 찾으

시면� 됩니다.� 또한,� 이� 기능은� 내� 개인정보를� 열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특정� 공공기관이� 어떠

한�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4호에� 의해�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

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합니다.� 또한� 정보주체는�

법적� 근거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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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포털의� [열람등요구]� 메뉴를� 통해서� 열람청구를� 하는� 것은� 편리할� 수도� 있지만,� 이� 시

스템에서� 허용하는� 방식에� 한정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이�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가� 어떠

한� 개인정보�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굳이� 이� 메뉴를� 사용

하지� 않고,� 해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책임자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직접� 열람을� 요구하는� 것

이� 좋습니다.

열람방법이나� 열람창구를� 안내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연락처를� 찾아서� 열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예)� LG� U+�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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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요구�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 열람요구� 시� 본인확인

내� 개인정보가�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열람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사이트에� 로그인을� 한� 후에� 열

람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요구하는� 사람이� 정보주체� 본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열람요구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자

가� 열람요구를� 하는� 주체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명의로� 발급·가입된� 공동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SNS�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

인확인� 절차� 후� 실명인증이� 진행됩니다.� 신분증� 사본을� 첨부할� 때는� 뒷번호는� 마스킹처리하세요.

✔ 본인확인은� 해당� 사업자에� 따라�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열람요구의� 처리

열람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취해야� 할� 조치

l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근

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일시� 및� 장소� 등을� 열람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보주체가� 즉시� 열람할� 경우에는� 열람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요구를� 수용할� 경우,� 통상적으로는� 열람요구한� 개인정보

를�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보내줍니다.

l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받았지만� 10일� 이내에� 열람을� 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

습니다.�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하였을� 경우에는� 연기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근무

일� 기준�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l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연기의�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열람의� 연기·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

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답변을� 보내올� 경우,�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여러� 개의� 질의를� 한� 경우,� 일부�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

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들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이미� 공개한� 항목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므

로,� 실제� 내용까지� 제공하는지� 주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름’이� 항목이라면� ‘홍길동’은� 내용입니다.� 정보주체가� 요구한� 것은� 내용인데,� 항목만

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 ‘내� 개인정보가� 맞춤형광고에� 활용되는지� 그�

항목과� 내용을� 보여달라!’� 열람� 요구했을때,� 개인정보처리자는� ‘맞춤형� 광고에� 서비스� 가입여부와�

가입일� 등을� 활용합니다’라고� 답변했다면� 이는� 항목만을� 제공한� 것입니다.� 정보주체가� 알고� 싶은�

것은� 실질적인� 내용� 즉,� 내가� 너튜브에� 가입하고� 영상을� 시청하고� 구독하고� 검색(검색이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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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달고� 등등의� 활동내역(행태정보)이� ‘맞춤형� 콘텐츠� 추천� 및� 광고’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인�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실질적인� 개인정보� 자체는�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처리자가� 질의의� 일부에� 대해서만� 답변하거나,� 개인정보가� 아닌� ‘항목’만을� 보내

온� 경우에는,� 재질의하여�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된� 답변을� 받으시길� 바랍니

다.

대리인에� 의한� 권리행사

l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을� 직접� 요구하기� 힘들� 경우,� 대리인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

습니다.� 개인정보� 열람뿐만� 아니라,�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동의� 철회의� 요구� 등�

다른� 권리를� 행사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의� 권리행사를� 대리인

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제1항).� 대리인의� 범위에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이외에,� 변호사

와� 같이� 정보주체로부터� 위임계약을� 통해� 대리권을� 받은� 임의대리인도� 포함됩니다.

l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

보처리자는�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

접�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l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청소년� 본인이� 열람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l 정보주체의� 필요한� 부수적인� 절차적� 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질

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여부의� 결정은� 정보주체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열람의� 제한� 또는� 거절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박스에서� 볼� 수� 있다시피,�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열

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당한� 거절이� 되겠지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연기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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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제한� 거절� 사유(제35조� 제4항)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

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

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

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열람� 수수료

l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한� 정보주체에게� 수수료와� 우송료(열람요구한� 개인정

보� 사본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개인정보의�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l 납부� 방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국가기관인� 경우�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수입증지

로� 납부할� 수� 있지만,� 통상� 전자결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간의� 개인정보� 처리자의�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납부� 방법을� 정합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부담스러운�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후� 대응방법

열람� 후� 추가적인� 요구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 후에� 자신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

정을� 요구하거나� 처리를� 정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보유해야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리고� 현재�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필요한� 개인정보가� 아니라면� 자신의� 개인정

보에� 대한� 삭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권� 뿐만� 아니라,� 정정ㆍ삭제

를� 요구할� 권리와�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이� 거부당한� 경우

l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근거없이� 개인정보의� 열람을� 거절할� 경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해야� 합니다.

l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도� 권리� 침해입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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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

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Ÿ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118

Ÿ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 1833-6972

l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

합니다.� 우선� 인터넷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경우� 인

터넷,� 전자우편,� 문서를� 통해�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고� 처리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침해신고센터의� 업무가� 밀려있는� 경우)� 훨씬�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이에� 대

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l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의� 대안으로써� 비용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침해받은� 권리

를� 구제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침해를� 받은� 경우�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l 정보주체는�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자신이� 요구했

던� 개인정보� 열람을� 보장받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개

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

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되지� 못한� 경우(한쪽� 당사자가�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소송을� 통한�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 중인� 와중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l 자신의�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요구를� 했던� 전� 과정에� 대해� 정리하고� 기록으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의� 열람� 요

구를� 하였는지,� 이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는� 언제,� 어떻게� 답변하였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고,� 개인정보처리자와� 주고받은�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

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 3.� 14.>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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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시행일:� 2023.� 9.� 15.]� 제4조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

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

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

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

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

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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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

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제37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본조신설� 2023.� 3.� 14.][시행일:� 2024.� 3.� 15.]

①� 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

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동화된� 결정”이라� 한다)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

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자동화

된� 결정이�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화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등을� 요

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

한� 설명�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인

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화된� 결정의� 거부·설명� 등을� 요구하는� 절차�

및� 방법,� 거부·설명� 등의�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절차� 및�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제37

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제37조의2에� 따른�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

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

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전

송� 요구의� 경우에는� 전송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설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

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등요구의� 방법과� 절차는� 해당�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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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3.� 9.� 15.]� 제38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

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벌칙� 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0),�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

위반행위 벌칙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제한� 및� 거절

(제35조� 제3항� 위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75조� 제2항� 제10호)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 거부시

통지의무� 불이행

(제35조� 제3항,� 제4항� 위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75조� 제4항� 제9호)

제35조� 제3항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

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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